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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불량식품 등 ‘4대 사회惡’ 척결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4대 사회惡’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대학에서도 국정과제인 4대惡 근절을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로 연구가 미흡했던 4대惡에 대한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4대 사회惡 연구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각종 현안 및 중․장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경찰청 각

국․관에서 의뢰하는 지정 주제와 외부 연구진이 제시하는 자유 주제 중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매년 17~18편을 선정하여 외부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우수한 논문을 엄선하여 1984년부터 치안논총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모든 자료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치안논총 제29집은 ‘소년범 처리시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방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총 3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알차게 활용되고 치안행정 및 경찰관련 연구분야에서 노력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에 전념하여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여 주신 연구진과 치안논총
발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경찰대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치안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13만 경찰관 여러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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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권의 행사는 과연 가능한가? 불특정 다수를 범죄예비군으로

보고 수사에 임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무한정한 신뢰만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와 그 가족,

이와 연관된 참고인, 증인, 피해자 등에게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는 수사의 결과

는 도출될 수 있는 것인가? 등등이 물음이 되었을 때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

관이라는 말에 약간의 원론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분담하고 있는 수사체제(경찰의 수사분담

률 90% 이상), 검사의 지휘와 통제하에 수사를 분담하는 경찰과 검찰의 지속적인 갈등

구조, 수사기관과 공소관․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검사의

지위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비난

과 국회에 의한 수사기관에 통제와 견제의 시도 등은 수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이의 개선을 위한 수사기관 또는 수사체제의 재구성이 당면한 현안문제로 대두된다.

수사권의 조정 또는 수사권의 배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검찰과 경찰의 갈등, 검사

의 경찰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의 지휘 또는 통제에 대한 경찰의 불만, 수사권의 행사

는 경찰이 하고 공소권의 행사는 검사가 하자는 수사구조개혁론(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운동경기에 비유하면서 검사는 선수와 감독, 심판도 하는 지위를 가졌고 경찰은 선수

또는 후보선수로서의 미약한 존재라고 한탄하면서...), 검찰권 또는 수사권에 대한 국회

의 통제(특검제 도입, 국정조사,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논의, 대검중수부의 폐지 논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빼내 별도의 국가수사국의 설치 논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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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검찰청과 경찰청의 항의방문, 수사권 배분을 통한 수사권의 약화 시도 등등) 등은

우리나라 수사기관, 즉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우려의 반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2년 1월 1일부터 현행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이 시형(법률 제10864호, 2011. 7. 18.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종전에 법무부령으로 정하

였던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에 관한 준칙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제23436호 2011. 12. 30 제정, 2012. 01. 01 시행)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

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사권의 조정이 되었다’

라는 입장과 ‘아무런 수사권의 조정이 없었다’라는 상반된 주장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불만을 가진 상태로 미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

서 수사구조 또는 수사체제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수사구조 또는 수사체제

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의 기대효과라는 명제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전혀 다른

견해와 반발은 심각함에 비추어 상호간에 ‘비난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협력을’ 하

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그럴 수도 있구나’하면서 경청하고 수용하는 충분한 토론

의 장을 만들어서 합치점을 도출시키기 위한 맡바탕을 그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가급적이면 양측의 입장과 논거를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반영하여 병렬적으로 제

시하고 정리하였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제안되는 이유와 새로운 수

사구조의 개편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기대효과, 즉 경찰, 검찰,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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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

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경과, 즉 미군정 시기 및 이승만정권부터

현재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변천과정, 즉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건국헌법 아래에서의 영장주의,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1962년 제

5차 헌법 개정과 영장주의, 1972년 유신헌법과 영장주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과 1987

년 현행 헌법에서의 영장주의,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

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3436호)의 제정 등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변천과정을 살펴 본다.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의미와 그 해석 논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내사의 범위, 검

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재량

권, 그 통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셋째,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수사권 조정의 찬반 논의를 위한 제도적․비교법적․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넷

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수사구조의 개혁 모델은 무엇이며, 국민이 체

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를 위한 정치

권, 즉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검증을 함께 해보기로 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를 통한 결과 경찰, 검찰,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맺기

로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즉 일제 강점기, 미군정 시기 및 현재

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문헌 및 법제의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학설과 대법원, 헌

법재판소 판례 등의 문헌연구와 분석을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체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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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비교분석을 위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적 연구 및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셋

째,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및 검찰, 해당 전문가의 자문 및 당사자의 의

견을 청취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수사개시․진

행 및 수사지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계획하였으나1) 양측의 첨예한 반

응으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넷째, 경찰과 검사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경찰수사

에 있어서 영장신청후 보강수사율, 영장발부율, 영장불청구율, 사건 송치 후 재수사지휘

율, 기소율, 유죄율, 수사중단․송치율, 입건 단계시 검사 개입율, 입건 후 지휘율 등의

통계분석과 실태조사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통계가 전혀 있지 않아

서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이의 통계집산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추계의 어려움이 있어 협조를 받지 못했

다. 추후 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의 통계시스템에 이를 반영한 통계원표 작성이 절

실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1) 설문조사의 문항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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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

인가? 있다면 현재 그 기대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그 기대효과를

얻기 위하여 현재의 수사권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검찰과 경찰과 관련된 헌법, 형사소송법 등의 변천 역사를 고찰해 봄으로

써, 미래의 바람직한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의 이론적․제도적 모습을 그려 보고

자 한다.

제1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변천과정

이하에서는 일제 강점기, 미군정기, 건국헌법 아래에서의 영장주의, 1961년 개정 형사

소송법과 영장주의,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과 영장주의, 1972년 유신헌법과 영장주의,

1980년 제5화국 헌법과 1987년 현행 헌법에서의 영장주의,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명문화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

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일본 제국주의의 형사소송법이 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통감부의 치하에 놓여지기 시작한 때 부터이다. 1912년 일제는 ‘조선형사령’을 제정

하였는데, ‘조선형사령’ 제1조는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138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 •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형사소송법’

을 명시하여, 일본의 명치형사소송법이 의용되게 되었다.2) 따라서 ‘조선형사령’ 제11조

와 제12조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가지게

되었다.

1922년 대정형사소송법의 제정에 의하여 명치형사소송법은 폐지되고, 1924년 ‘조선형

사령’도 개정되었고, 대정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강제처분권은 원칙적

으로 예심판사에게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강제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제254조 제1항 단서), 현행범과 준현행범인에 대한 강제처분권과 ‘요급사

건’의 경우에는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집무

규정(1923년 조선총독부훈령 제52호)에 의하여 경미범죄에 대한 훈계방면권(제72조, 제

73조), 행정검속권(1914년 행정집행령) 등도 갖고 있어3) 검사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4)

일제강점기에는 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피의자를 20일간 구류가 가능하고, 사법경찰

관도 피의자를 14일간 유치권한을 가지고 있어5) 법관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배제되어 우리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수탈하는 도구로 남용

되었다.

2) 명치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예심판사가 가지고 있었다.

3)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189면.

4) 그러나 ‘의용형사소송법’과 ‘조선형사령’을 보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은 보조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의용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및 증

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48조는 “좌에 게기한 자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

으로서 수사하여야 한다. 1. 청부현의 경찰관 2. 헌병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 제249조는 “조k에 게

기한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

순사 2. 헌병졸”라고 규정하고, ‘조선형사령’ 제4조는 “조선총독부도지사는 각 그 관할지 내에서 사

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지방법원 검사와 동일한 직권을 갖는다.”, 제5조는 “① 다

음에 기재한 관리는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야 한다. 1.

경찰부장인 조선총독부 도사무관 2. 조선총독부 도경시, 도경부, 도경부보 3.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② 전항의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 후 1924년 ‘조선형사령’의 개정에 의하여, 검사의 구류장에 의한 구류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조

선형사령 제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의 유치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조선형사령 제13조) 단축되었다

(신동운, 일제하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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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정 시기

가. 미군정 시기의 수사구조 

미군정청은 일제강점기하의 거대했던 경찰권력을 해체할 목적으로 1945년 10월 5일자

‘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기하의 경찰의 사법권의 폐지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였

고, 1945년 10월 18일 ‘검사에 대한 훈령 제1호’에 의하여 경찰의 범인 체포시에는 검사

에게 조속히 인도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이후 1945년 10월 21일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5년 10월 30일에 경무국 산하에 형사조사과가 설치되었는데(미군정법령 제20호), 형

사조사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진 사법경찰조직이었다.6) 그리고

1945년 12월 27일에는 ‘조선국립경찰의 조직에 관한 건’이라는 법령을 통하여 전국단위

의 중앙집권적 단일 국립경찰이 조직되었다.

미군정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미군정 시기와 달리 일단 한국에서는 규범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대의 검사의 수시지휘체제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꾀하고자 하지 않았다. 한편 1945년 9월 15일에는 미군정청 법무국장으로 우들

(Emery J. Woodall) 소령이 임명되었는데, ‘법무국 훈령’ 제2조(경무국 훈령 제1호)는

“조선 내에서 체포와 구류하는 것은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군대, 경찰, 경무국관리와 경

무국에서 대리로 지정된 자의 임무이다.”라고 정하여, 체포 또는 구류하는 역할은 경찰

등의 임무로 하고 있다.7)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29일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

호’에서 통상적인 수사활동은 사법경찰이 하고(routine investigation be conducted by

the police), 검사는 사법경찰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증거관계 등이 법률적으로 충분한지

검토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면 그 보완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8) 검사는 사건의 소추

(prosecute)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세세한 수사활동은 일정의 짐으로 검사가 맡도록

해서는 안된다”(The detaills investigations are a burden, which Prosecutors should not

6)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197면.

7)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202면.

8)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제2조 (나)항, (다)항, (라)항 참조; 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

위, 성민기획, 2005, 24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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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quired to assume)라고 하여 검사는 필요한 때(engage, if necessary, only in the

part of an investigation that actually requried legal analysis)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수사활동은 하지 않는다.9)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46호’에 의하여, 경무국은 경무부로, 법무국은 사법부로

개칭 승격되었고, 1946년 9월 7일의 ‘좌익인사체포령’에 의하여 좌익세력의 검거를 위한

미군헌병에 대한 지휘권을 누가 갖는가라는 검사총장 이인의 질문에 대한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갖는다.”라는 하지중장의 답변에 의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선례가 되

었고, 1947년 1월 14일 ‘사법 제17호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부통첩’은 경찰과 검사의 수

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이 ‘검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검찰이 ‘경찰관의 범

죄수사사무’에 대하여 서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

1947년 6월 23일 검찰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한 ‘사법제도 재편성에

관한 건의서’를, 동년 7월에는 ‘사법경찰관을 검찰기관에의 직속에 관한 건’이라는 요망

서를 미군정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11) 1947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이인은 경무부와 사

법부와의 수뇌회의에서 사법경찰이 검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찰과의 절충을 거

쳐 1947년 11월 10일자 ‘사법부통첩 제82호’로 문서화하기도 하였다.

그 후 미군정청은 “형사소송법의 개정”(‘미군정법령 제176호’)와 “법령 제176호의 보

충규정”(‘미군정법령 제180호’)에 의하여 검찰과 경찰의 병렬적 수사권 체제가 영장제도

를 정비하면서 검찰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게 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위를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12) 즉 1948년 3월 20일 194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미군정법령 제176호’) 법률은 “누구든지 구속당한 자의 성명 및 피의사건을 기재

한 재판소가 발한 구속영장 없이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또한 “지방검찰청장은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

9)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제1조 2문 참조; 이완규, 앞의 책, 244면 이하. 현재의 실무에서도

일상적인 수사활동은 경찰이 하고(수사분담률 90% 이상), 검사의 직접 수사활동은 필요한 때에 제

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2009. 9. 26, 19면~20면 참조.

11)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219면 재인용.

12)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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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 1인 이상을 지명하여 관할 경찰서, 동 지서 및 유치장을 감찰케 하여야 한다”, ”

본조에 규정한 검찰관의 직무 지행을 방해한 자는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라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불법구속에 대한 통제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였다. 또

한 “법령 제176호의 보충규정”(‘미군정법령 제180호’)에서 제5조는 사법경찰관 기타 관헌

은 소속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그 검찰관이 이를 재판소에 신청하고, 제6조는 재판소가

없는 곳에서는 사법경찰관 기타 관헌은 검찰관에게 청구할 필요없이 특별심판관에게 직

접 구속영장 도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법령 제176호의 보충규정”

(‘미군정법령 제180호’)에 의하여 경찰에 대한 검찰의 부분적 우위성이 확보되었다.

검찰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립된 것

은 1948년 8월에 제정된 ‘미군정 검찰청법’인데, 동법 제6조는 검찰관은 공익의 대표자

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가호), 범죄수

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나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군정 시기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군정 초기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검

찰은 공소기관으로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협조하는 상호 협력의 관계였다.

그 후 미군정 중기 이후에는 검찰이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서

1946년 ‘좌익인사체포령’을 시점으로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은

병렬적 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가, 1947년 7월 ‘사법경찰관을 검찰기관에의 직속에

관한 건’의 요망서를 제출해 나가면서 병렬적 상호 협력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로 변화

해가는 과도기였다.

미군정 말기에 있어서는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개정”(‘미군정법령 제176호’)과 “법령

제176호의 보충규정”(‘미군정법령 제180호’)에 의하여 영장청구권자로서의 지위가 확보

되고, 1948년 8월에 제정된 ‘미군정 검찰청법’에 의하여 수사의 주재자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하게 되어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관계의 지위에 놓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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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국헌법 아래에서의 영장주의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건국헌법은 “...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제9조)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하였으나, 주거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는 특

별히 영장주의를 규정하지 않았다.

건국헌법의 영장주의에 따라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은 검

사의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제188조), 수사지휘권(제189조)을 명문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

를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

조)라고 규정하여 구속 및 압수․수색청구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4.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5호로 개정돤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경찰관서의 구속장소

감찰권(제198조의2)을 부여하고, “……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

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라고 규정하여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자

는 검사이고,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권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되었다.

5.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과 영장주의

1962년 12월 26일 전문 개정된 헌법에서는 19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신청권

을 헌법규정을 승격시켰는바, 즉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강제수사를 위한

여장신청권을 오로지 검사에게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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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2년 유신헌법과 영장주의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이 공포되면서, ‘검사(검찰관)의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영

장요구권’으로 개악되었는바, 즉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4조)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크게 후퇴시켰다.

7. 1980년 제5화국 헌법과 1987년 현행 헌법에서의 영장주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2문)라고 규정

하여 유신헌법에서의 ‘검사의 영장요구권’을 다시 ‘검사의 영장신청권’으로 개정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적법한 절차’라는 적법절차조항의 문구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와 ‘검사

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의 제정 

경찰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개정내용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경찰의 수사

개시권의 신설과 함께 검찰청법 제53조의 경찰의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의 복종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이 2011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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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 수사개시․진행권과 수사지휘권

1.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초기의 수사권과 그 통제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의 가장 특징은 같은(?) 수사기관이면서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검찰중심의 일원적 수사체제,13)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 구속장소감찰권, 사법경찰관의 체임요구권, 영장청구권자의

검사로의 일원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의 차

별적 증거능력 인정 등 많은 부분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헌법과 형사소송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의 마련은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와 이승만정

권하에서의 경찰의 고문 등 반인권적 행태, 이승만정치권력에 대한 도를 넘는 종속성과

사권력화 폐해, 반민특위 습격 등 경찰이기주의 추구 등에 의하여 미군정이 준 검찰과

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결과라는 쓰라린 과거의

멍에 때문이다. 미군정청은 경찰이 1차적 수사책임을 지고, 검찰은 소추하는 미국식 형

사소송의 틀로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검사에 대한 훈령 제3

호’는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하도록 규정하여, 검찰과 경찰

의 원활한 협력을 기대하였는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거나 검찰수사를 보조할

사법경찰관의 할당에 협력하지 않는 등 법원과 검찰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불협화음

이 발생하였다. 이는 결국 경찰을 검찰의 통제하에 확고하게 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

법을 마련하게 되었고, 경찰은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또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의 차별적

증거능력의 인정, 즉 ‘내용 인정’의 요건 등도 검사의 통제를 통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4)

13) 미군정 말기와 정부 수립 이후에 검찰은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제를 추구하여, 제정검찰청법에

는 지검 단위로 수사과를 설치하고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었는데, 내무부 치안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수사국 직제가 제정검찰청법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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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위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이 강화되었는바, 미군정과

이승만정권 초기의 혼란했던 사회상황에서 마련된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지금에 있어서

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상태인가에 대한 물음과 반성에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의미와 그 이후의 상황

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논란

경찰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개정내용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경찰의 수

사개시권의 신설과 검찰청법 제53조의 경찰의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의 복종 규정을 삭

제한 것이다.15) 또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이 2011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

며(제1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라고 규정하여(제2조), 수사지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와 검증절차가 완결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의 형식으로 변질되어 수사권에 대한 분권 내

지는 배분의 필요성,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력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개정법의 취지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해석을 검찰

14) 자백획득에 편중된 수사관행, 조서재판의 관행을 극복하고, 경찰의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착

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전후 일본에서도 있었고, 제정형소법 제312조

단서에 의한 제정형소법 제312조 단서도 경찰의 인권유린을 억제하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15)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7월 18일자로 공포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2012년 1월 1

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검찰청법 제53조는 2011년 7월 18일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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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찰이 각기 아전인수식으로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수사권 조

정의 효과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의미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의 수사구조의 틀은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 검찰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등의 분석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은 ‘사법경찰관이 어떤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입건․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관련하여 그동

안 사법경찰관이 실무상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진행하여 온 현실을 법제화한 것

으로, 이러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의미는 관련 규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11. 6.

20.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이른바 ‘4 기관장 합의(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16)를 보더라도 명백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에서 이른바 ‘전건송치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

을 명문화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동시에 명확히 한 것이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개

시․진행권의 남용은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통제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17)

16)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의 4기관장 합의에 따른 조정 문구는 “검․경은 지난 3. 10. 국회 사법개혁특

별위원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금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

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소법 제

196조의 문안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물론, 4 기관장 합의 당시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것이 그 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7)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방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적절한 행사로 수사개시권의 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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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해석 등의 분석

현행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실질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의 개악에 불과하

고, 수사권 조정의 효과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 필요하다. 둘째는, 아직 충분하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권

조정의 하나의 디딤돌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위에 지속적인 검찰과

경찰의 대화와 노력으로 이를 성취해 가야 한다. 셋째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 모두가 불만이고, 일반 국민들도 도대체 수사권 조정이 누구를 위

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권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관, 예

컨대 ‘교통조사재심위원회’와 같은 민간기구처럼 가칭 ‘국민수사감시위원회’와 같은 조직

도 필요하다 등의 여러 의견들이 있다.

위와 같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뚜렷한 인식의 차이는 아직도 수사권 조정의 문제

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라. 소결

돌이켜 보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지난 60여 년 동안 정권 변동기마다 경찰수

사권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입법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 차원

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극히 제한적인 타협에 의한 것이므로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보듯이 여전히 갈등을 안고 있는 미완성의 개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과정은 경찰에게 어느 정도 수사권을 배분하여

야 하지 않는가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권력의 남용과 비대화

에 대한 인권침해 및 정치적 사용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고,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조광훈,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

구, 형사법의 신동향, 2012. 3,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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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과 검사의 수사지휘

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해석해 보면,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보조자가 아닌 수사의 주체임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

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그 행사범위에 내사의 포함 여

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사법경찰관의 내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이 커다란 쟁점으

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해석해 보면, 제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

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규정은

위의 제2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수사관, 경무

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법문언에 의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18)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고,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

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진

행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개시․진행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9)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

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불입건(또는 내사종결)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입건 후, 수사를 계속하여 피의사실의 근거 없음이 명백

해졌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사법경찰관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수사개시권의 존재의의를 살리

18) 이동희,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평가와 수사상 인권보장,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학술 세미나 발표원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회, 2011. 10. 14, 48면.

19) 조광훈,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245면.



제2장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 •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49

는 것이다”라는 반론도 가능하다.20)

생각건대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그동안 수사활동의 차원에서 해왔던 순

수한 의미의 내사를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모두 포함시켜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

권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은 무리이나, 내사를 빙자한 통상 수사를 내사라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회피하려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 또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21)

나. 내사와 수사

1)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법경찰관이 내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통상의 수사와 동일하게 내사절

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사를 종료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정식의 수사 단계로 진행되게 된다. 이때에 내사활동의 편의와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통상의 수사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위장한 내사’로 하는 것은 인권침

해적인 불법수사라고 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행사 시점을 내사기록에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대하여 학설은, 내사는 주관적인 혐의조차 인정되지 않는 단계

의 입건 전 조사로서 입건 후의 수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수사기관이 부여하는 범

죄입건 여부에 따라 수사와 내사를 구별하는 형식설,22) 수사기관이 조사 상대방에 대하

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면 그

20) 강석구, 내사의 쟁점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 13, 8~9면.

21)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내사의 개념과 종류, 법적 근거, 내사의 효율적인 통제 등에 대한 학계와 실

무계의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

2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00면. 다만, 이재상 교수의 견해는 범죄가 인지될 경우 그 즉

시 ‘입건’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원칙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실무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입건’ 조치가 이루어지는 관행과는 다소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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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는 실질설23)이 있다. 대법원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

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

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24)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

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

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

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

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

다고 볼 것이 아니다.”25)라고 판결하고 있다.

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37면; 오경식,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4호, 2012. 3, 70면; 이완규,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행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 - 인지의 개념과 시기 -, 형사판례연구 제11권, 박영사, 2003, 322면;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

사, 2012, 172면; 정웅석, 내사사건의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

학회, 2009, 281면

24) 대판 2001. 10. 26, 2000도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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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수사와 내사의 구별은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

념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규정은 사무처리 절차 규정이므로 수사기관이 그와 같

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내사단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는 통상

의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내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식 입건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사건을 내사사건으로 처

리한다면 장기간 피내사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실질설에 따

라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실무에서도 수사기관의 입건 유․무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수사전 단계의 조사활동이 통용되어 왔다. 수사개시에 앞서 수사

기관이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선행적 조사활동을 한다면 국가수사

인력의 낭비와 국민의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26)

2) 내사와 관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형사소송법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

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제196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

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내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형사소송

법 제196조의 제1항의 취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

례27)와 학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입장은 검사의 지휘가 미치

는 ‘수사’의 개념과 그렇지 않은 ‘내사’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면, 검찰측은 “현재 형사소송법이 제2편 제1장을 통해 각종의 수사행위에 관한 규정을

25) 대판 2010. 11. 10, 2010도8294.

26) 정성진,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판례월보, 제325호, 1997, 38면.

27)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은 실질설의 입장에 있다(대판 2001. 10. 26, 2000도2968;

2010. 11. 10, 2010도829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15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 •

두고 있는 점, 내사에 관한 규정을 형소법에 새로 둘 경우 오히려 ‘내사’라는 명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점, 수사에서 공판, 그리

고 형의 집행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형소법에 수사 이전의 단계인 ‘내

사’를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활동인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사’ 개념을 새로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28)

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현재의 ‘수사규정’은 총 7개의 장과 1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8개 조

문은 법무부령인 현행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29)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령의 기본 바탕부터 새로운 경․검관계의 정립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인 ‘수사규

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이 위임한대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

만을 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상 절차․준칙은 따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각건대 ‘수사규정’에 경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조문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검사의

지휘는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제5조),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

하도록 하는 규정(제8조),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 시에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지 않도

록 하는 규정(제36조),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한 규정(제107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대개 선언

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기존 실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수준이어서, 경

찰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수사규정

28) 이제영,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2011. 12.

2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은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만든 법무부령이며, 경찰을 검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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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찰권을 재확인하거나 강화하는 내용들로, ‘검찰 입장에서 수사현실을 법제화’한 것

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네 가지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경찰 내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경찰은 ‘수사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30)은 크게 네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내사는 지휘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했던 6. 20. 정부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규

정이다. 이 문제는 6. 20. 사개특위 제18차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했던 사항이

며,31) 6. 21. 국회운영위 제2차 회의 당시 대통령실장의 발언도 ‘현재 지휘받지 않는 경

30)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사건기록

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

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

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

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

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 사개특위(2011.6.20, 제18차)에서 법무부장관의 발언 발췌

【노철래 의원 질의 時 】

▸노철래 위원: 그러면 ‘모든’의 범위에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내사하는 것까지 ‘모든’에 포함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 그 점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이 내사한 것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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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행 실무를 존중하였다.32) 그럼에도 경찰 내사

를 검사의 통제 아래 넣도록 하는 ‘수사규정’은 사실상 정부합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과 다름없다.33) 법무부장관도 6. 28. 법사위 제6차 회의에서 ‘순수한 의미’의 내사는 현

재 수사현실을 반영하는 용어일 뿐 축소해석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34) 물론 이

▸노철래 위원 : 빠지는 게 확실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 예.

▸노철래 위원 : 저는 ‘모든’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사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

다라는 쪽에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빠지는 게 확실하군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 예.

【송훈석 의원 질의 時 】

▸송훈석 위원 : 그리고 아까 ‘모든 수사’ 그것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내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내사도 검찰에서 지휘를

했었지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법무부장관 : 변사체 검시같이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

는 일반적으로 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지휘를 안 해왔습니다.

【주광덕 의원 질의 時 】

▸주광덕 위원 :아니, 이제 1항이 주체가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

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경찰관의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도 포함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 국회운영위(2011.6.21, 제2차)에서 대통령 실장의 발언 발췌

▸홍영표 의원 :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합의를 하실 때, 검찰의 지휘권 범위에

경찰 내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통령실장 : 현재도 지휘받고 있지 않는 내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현실적으로 지휘받지 않는 부분은 안 들어 갑니다.

▸홍영표 의원 : 어제 조정 하실 때 그렇게 하셨나요?

▸대통령 실장 : 그렇게 했습니다. 명백합니다.

▸홍영표 의원 : 아무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의 내사는 검찰의 지휘 범위에 들어 가지

않는 걸로 그것이 어제 합의한 정신입니까?

▸대통령실장 :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사범이나 공안사범의 경우에는 약간의 논의과제가 있다 하는

점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33) 검찰의 입장은 ‘모든 수사’에서 제외되는 내사는 ‘순수한 내사’를 의미한다며, 이러한 점이 국회 논

의과정에서 사실상 합의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34) 법사위(2011.6.28, 제6차)에서 법무부장관의 발언 발췌

▸법무부장관 : (이두아 위원 질의 時)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실을 법제화 하겠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내사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을 그대로 법제화로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무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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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도 압수수색영장등 각종 영장 신청시, 혹은 구

속장소 감찰시 내사종결철 점검을 통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진행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이루어져 왔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형사

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모든 수사’는 실질설에 따라야 하지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인

‘입건 여부’에 따라 구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

서도 ‘모든 수사’의 범위에는 ‘순수한 의미의 내사’ 만이 제외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

었다고 주장한다.35)

수한 내사’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이하 생략)

35)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사개특위 검찰소위 제18차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제

영, 내사와 수사의 본질과 한계, 한국법학교수회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2011. 12.)

▸손범규 위원 : 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김학재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읽어 주신 196조 2안 있지요?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 ‘수사’

라는 말이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어서 경찰에서는 형식설에 따라 범죄인 명부, 범죄등록

부……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범죄인 등록부입니까?

▸김학재 위원 : 사건부지요.

▸손범규 위원 : 범죄사건부에 기재된 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 판례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도장을 찍든 등재하든―수사개시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형

태로든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혐의를 두고 뭔가 강제력이라든지 수사권력이 미치게 되면 그것

은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란

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설에 따라서 ‘피혐의자의 소환조사, 강제수사’ 이렇게 열거적으

로 해 가지고 실질설을 강력하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학재 위원 : 그래서 여기 넣은 겁니까?

▸손범규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건 위원 : 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넣읍시다.

▸김학재 위원 : 넣어도 상관없어요.

▸손범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안 넣어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면 법원은 다

시 실질설을 확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한, 위에서 살펴 본 법사위(2011.6.28, 제6차) 회의 당시 위원 발언 중 이춘석 위원의 “그런데 ‘모

든 수사’ 부분은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존중해 주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사

실은 뒤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수사’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또 ‘순

수한 의미의 내사’ 부분을 단서로 규정한다든가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 또 추후

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적 측면에서, 나중에 또 다른 내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법사위원이 정리를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는 법안으로, 뭐 단서

로 규정하는 것은 이 합의정신을 깨는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그 부

분에 대한 태도를 좀 분명히 해서, 우리 회의록 자체에다가 부대의견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

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까지도 없애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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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찰에서 내사종결된 사건인데도 단지 강제처분이 수반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서 다시 내사 또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피내사자는 검찰의 사건 종결 때까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셋째, 대통령령인 ‘수사규정’에 의해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실무에서

도 내사단계에서 인권침해 등으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사법경

찰관을 사법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통제라는 명목으로 내사사건의 기록을 제

출받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을 내사기록 제출의무의 근거이며,36) 경찰의 내사활동이 인권침해의 우려

가 높기 때문에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7) 생각건대 내사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인만큼 ‘수사규정’과

같이 경찰의 내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율하고 검찰의 내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모순이므로 통일된 법률규정에 의한 해결만이 헌법의 이념인 형사절차법정

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넷째, ‘수사규정’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검찰권을 더욱 확대․강화시키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의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권을 축소

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 부분이 들어간 대신에 여기에서 저희 법사위의 부대의견 정도로, 이

‘모든 수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학설상으로 논란이 있지만 ‘순수한 의미의 내사 부분은 수사지휘권

의 모든 수사 부분에서 제외한다’ 정도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는 것이 또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제의를 합니다.”라는 부분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36) 그러나 본 조항의 송부의무는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한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사규정 제81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의 송치의무로 구체화되어 있다.

37) 경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건수가 검찰이 경찰의 1.6배에 달하는 현실만 보더라도

검찰이 경찰에게 인권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001. 11. 26부터 2011. 6. 30 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진정사건은 경찰 9,538건/검찰 1,808건이며, 경찰 인력

79.747명(지구대+수사인력)과 검찰 인력 7,113명(검찰 수사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경찰인력 100명

당 16건, 검찰인력 100명당 25.4건으로 인원 대비 진정사건은 검찰이 경찰보다 약 1.6배 많은 수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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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음에도 오히려 검찰에 새로운 권한을 신설하고 경찰에는 없던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또한 경찰 내사를 인권침해로 몰아 통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의

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도 모순이다.

다) 수사중단․송치명령의 명문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도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

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단과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검사의 수사중단․송치명령권은 수사지휘권의 핵심사항으로, 첫째, 소추권자로

서 소추결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도하는 지도기능(Leitungsfunktion),

둘째, 경찰수사의 문제 발생 또는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통제기능

(Kontrollfunktion)이 있다.38) 예컨대 경찰의 수사내용이 소추결정을 하기에 부족하여

보완수사 등을 지휘하는 경우는 지도기능이 발휘되는 것이고, 경찰수사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지휘권이 발동되는 경우는 통제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만약에 검사의 수사중단․송치명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침해 발생시 검사가 경찰수사를 중단시킬 수 없고,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

야 한다면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부작용이 발생된다. 수사지휘권과 명령

복종의무 외에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이 행해졌던 이 같은 수사지휘는 실무상 수많은 논

란과 갈등39)의 원인이 된 점40)을 반영하여 ‘수사규정’ 제78조41)는 수사중단․송치명령

38) 미국의 검사는 주로 지도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륙법계 검사는 지도기능과 함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9) 그 동안 수사중단․송치명령은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여 중요사건이나 검찰 관련자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40)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2009, 48쪽

41)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

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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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문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범죄혐

의를 인식한 이후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부정하고, 경찰수사를 막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사중단․송치명령의 발동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검사간의 수사중단․송치명령은 상

위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두고,42) 경찰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인 ‘수

사규정’에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라) 대공․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관련 범죄 등 검사의 입건  

여부 지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식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규정 제76조43)에 의하면 경찰은 대공․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

사에게 입건 여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생각건대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제2항이

죄종에 따라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다르게 적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

하고 특정 범죄에 대해 검사가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공․선거, 노

동, 집단행동, 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

라도 법률에 모순되고 위반되는 내용이다. 실무에서는 종래와 같이 실제로 수사가 행해

진 후에 입건여부를 지휘하는 형식인데,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행위에 나아갔으면 실

질설에 따라 입건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입건지휘를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규정’에서 정한 입건 여부 지휘는 아예 수사 자체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42)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

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

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43)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 사법경찰관은 대공․선거(정당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

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

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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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지휘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에서 변해

야 할 부분이다. 수사규정 제76조 ‘사법경찰관은 ……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는 법문은 수사개시와

입건이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개정할 때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 지휘인가? 통제인가? -

1) 지휘 ․ 감독의 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

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나(제

196조 제2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제196조 제1항).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관

의 모든 수사에 미치므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

고(제196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

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96조 제4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인

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18조 제1항).

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제1호)

② 긴급체포를 한 때(제2호)

③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제3호)

④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제4호)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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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수사규정 제18조 제2항).

① 제1항 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제1호)

②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제2호)

③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제3호)

위 제2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

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수사규정 제18조 제3항).

2) 지휘․감독의 방법

가) 수사지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지휘의 원칙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

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라고 규정하고(수사규정 제2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수

사규정 제3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일

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시행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시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수사규정 제3조 제2항).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

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수사규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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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사지휘의 건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고(수사규정 제4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

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

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사규정 제6조).

다) 수사지휘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

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

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수사규정 제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

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수사규정 제5조 제2

항),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

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수사규정 제5조 제3항).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

면하여 보고할 수 있다(수사규정 제5조 제4항).

라) 수사지휘 기한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고(수사규정 제7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가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

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

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수사규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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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

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수사규정 제8조 제1항).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수사규정 제8조 제2항),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

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수사규정 제8조 제3항).

3) 지휘․감독권의 보장

수사절차상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

한 지휘권(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

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의무(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검사의 체포ㆍ

구속장소감찰(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영장청구권(형사소송법 제201조․215조),

긴급체포에 관한 사후승인권(형사소송법 200조의3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의 수사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의 보고(형사소송법 제210

조),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사법경찰관의 수사

보고의무(수사규정 제11조), 정보보고의무(수사규정 제12조), 검사장의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있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차별을 두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권옹호방해죄(형법 제139조)로 처벌된다.44)

44) 대판 2010. 10. 28, 2008도11999.



제2장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 •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63

4) ‘지휘인가?’ ‘통제인가?’ - 법률적 통제자의 역할을 하는 검사의 지휘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지휘인가?’ ‘통제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

제에 대하여 검찰의 입장에서는 ‘현실적 지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반적 지휘권’,

‘잠재적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

휘’가 아닌 법규정에 기반한 ‘현실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한다.

검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수사와 소추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수

사지휘를 부정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검찰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모든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시정 및 적법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지휘를 포함하는 포괄적 지휘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으로 검사의 지휘가 극히 제한적이며,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현실적 지휘가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포괄적 지휘가 아

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통제에 제한적으로 그쳐야 한다. 둘째, 사법경찰관도

검사와 동등한 수사기관이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는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하는 수사분담률, 검사가

모든 경찰수사를 현실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국

민불편 가중,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는 풍부한 인

적․물적 자원을 고루 갖춘 경찰이 독자적으로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책임

주의 원칙45)상 당연하다. 셋째, 검찰이 수사와 공소를 독점하여 검찰권의 남용 폐해가

45) 행정안전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행정조직 및 국가기관의 독

립성에 반하며, 지휘체계가 이원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검사와 행정안전부

소속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사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기관 대 기관의 권

력 다툼 내지는 권력 분배의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뿐 사법작용인 ‘수사사무’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수사’가 공소제기의 전 단계로서 ‘사법작용’에 속함은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해

석으로서 오히려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행정안전부 또는 형사소송

법상 수사권이 없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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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고, 적절한 수사권력의 분점을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수사권의 행사가 가능

하고, 경찰수사에 대하여는 법원의 통제에 의하여 규율46)하면 된다.

생각건대 첫째, 검찰과 경찰의 ‘통제’인가, ‘지휘’인가의 논쟁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양 기관의 감정적인 측면도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장주의가 수사기관

의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의한 강제처분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보장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개시권이 부여되어

병렬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검찰제도의 본질이 인권보장

과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탄핵주의가 소추관으로서 검사의 지

위 보장과 법관의 전횡 방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의 폐해를 통제하여 인권보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법경

찰관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잠재적인 수사지휘권을 지양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과

정을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현실적 통제’이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일반적․잠재적인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통제’에 그친다면 실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사지휘의 대부분, 즉 경찰수사에 있어서 미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증거수집을

보완하도록 하고 지도하는 수사지휘의 필요성47)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숙제가

남는다. 둘째, 그 동안 경찰은 구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

를 하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받게 되어 경찰의 수사도 검사의 사건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적법

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또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46)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의 통제는 검사가 영장청구하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든

동일한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경유하도록 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사법경찰관도 직접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영장주의는 수

사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므로 영장신청권의 행사가 검사와 달리 사법경찰관에게 차등 적

용되어서는 안되며,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사, 재판은 법원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므로 영장신청권은 사법경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사의 영장신

청독점권을 규정한 헌법(제12조 제3항)을 개정하여아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47) 경찰의 부실수사 후 사건송치한다면 그 부담은 검사가 모두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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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6조 제4항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검사에의 송부 규정 등이 수사의 주

체로 거듭난 경찰의 지위를 아직도 과거 ‘보조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기존의 검사의 지

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48) 셋째, 검사가 하는 앞으로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여부의 확인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

도의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지휘권을 매개로 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하

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강제처분과 영장신청

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은 검사에 대하여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

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언은 1961년 제5차 개정헌법 제10조 제3항에서 처음으로 ‘검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라고 규정되었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이후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고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헌법 제16조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

언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라고 개정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 보면,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압수 및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즉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

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

48) 이 같은 비판의 정당성은 구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조항이 삭제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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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영장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49)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영장주의와는 무관하고, 영장주의는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인권보장장치이므로 영장신청권의 행사에 차

등을 둬서는 안되며,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사, 재판은 법원으로 나누는 권력분립이 합

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는 수사와 소추, 재판을 분리할 수 없고, 수사

와 소추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기능을 통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권침해

적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통제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영장신청에 통제가 필요하

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1)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영장제도는 194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후 1948년 헌법 제정에 의하여 영장주의는 헌법적 토대를 가지게 되었고, 1987년 개

정 헌법에 의하여 제12조 제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

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

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주의와 함께 적법절차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위한 판단의 주체가 수사기

관인가 아니면 법원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 문제는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종속되

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 법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명령장이

49) 헌재 1997. 3. 27, 96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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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견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에도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속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제204조) 허가장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가) 허가장설

허가장설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각종의 영장을 허가장으로 보는

견해이다.50) 이 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의 수사의 주체, 즉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의 주체는 수사기관(검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둘째,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제204조), 즉 구속영장이 명령장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므로 임의수사의 원칙이 후퇴하

고 그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명령장설에 의하

면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의 성질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즉 긴급체포나 현

행범체포는 인신구속의 일종으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뿐 법관의 판

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수사

기관의 독립적인 절차이며, 수사권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절차상의 구속권은 수

사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허가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명령장설

명령장설은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이 법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명령장이라는 견해

이다.51) 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재판의 일종이 명령으로서 검사가 집행지

50) 노명선/이완규, 형사소송법, 성균관대출판부, 2009, 212면; 노정환,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형사법

쟁점연구(Ⅱ), 박영사, 2010, 99면;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262면; 안미영, “우리 헌법상 검

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0. 2, 21면;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

창출판사, 2008, 263면; 이재상, 앞의 책, 250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196면. 한편 피

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허가재판

서, 즉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도 있다(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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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하여야 할 재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수사구조와 헌법상 영장주의(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

한 구속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즉 수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의 주체는

독립한 제3의 국가기관으로 확립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52)을 주된 근거로 내세

운다. 즉 명령장설에 의하면 허가장설은 수사의 주체와 강제처분의 주체를 혼동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4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5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2, 136면; 신동운, 앞의 책, 240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181면;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40면; 차용석/최용성, 형

사소송법, 박영사, 2008, 162면.

52)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에 대하여,

1.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후 원심법원이 한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

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보석허가결정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이 같은 법 제407조, 제

408조에 따라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법원으로서 할 재판 등 조치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재판

등의 기초적인 이유, 직접적인 내용과 효력의 법률적 의미 등에 차이게 있게 되므로 원심법원이 한

위헌심판제청은 그 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2. 위헌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 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

되었으나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된다

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

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

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헌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당

해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고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3.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

여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97

조 제3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

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어서 구속의 여부와 구속을 계

속시키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반

되고, 그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제한입법의 기본원칙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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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법관의 명령장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집

행기관인 검사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영장의 집행이 수사기관의 의무임을 단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소법 제204조가 명령장설의 명시적 근거라고 한다.53)

셋째, 형사소송법 제209조와 제81조 제1항 본문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수사기관에 구속영장 집행

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령장설에 의하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에는 검사는 그 집행의 지휘를 할 의무를 지며, 법관도 직접 그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2) 소결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근본적으로 구속영장의 발부를 위한 판단주체가 법원인가 아

니면 수사기관인가의 문제이다.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이 허가장이라는 점은 다음의 논거에 의하여 명확해진다.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 1962년 제5차 개정 이래 제12조 제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

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신청권은 오로지 검사

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헌법적 결단으로 승격시키

는 취지는 강제수사에 있어서 불기피하게 수반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54) 즉 헌법은 강제처분

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인권보장의 보루로서의 영장주의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직

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55) 따라서 수사기관의

청구에 기하여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 여부는 통상적으로 볼 때 수사기관의 집행의지

53) 신동운, 앞의 책, 109면.

54) 헌법재판소도 “수사단계에서 영장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

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1997. 3. 27, 96헌바28).

55) 공판단계에서의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제12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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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달려 있는 것이고, 반드시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구속력을 수사기관에 명령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56)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의미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강제처분 등 수사권을

법원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즉 구속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심사결과 그

인신구속을 통한 수사를 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허가장으

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은 발부

된 구속영장 자체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

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의 ‘발부한다’의 의미는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가 아닌 ‘발부한다’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법원은 수사의 주

체인 검사의 구속영장의 신청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수사상 불가피한 인신구속의 강제처분을 폐해를

통제하기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의한 영장주의를 법원의 영장심사라는 통제를 통

하여 해제하는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04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

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의 주체가 법원이고,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이 명령장이라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문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적

규정이지, 구속의 주체가 법원임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기

초한 영장주의에 의하여 법원은 영장발부를 통하여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허가하여 수

56)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발부의 근거는 제12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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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의 구속권의 통제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는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 것으

로 이해된다.

다. 영장신청권자와 헌법개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은 법원이 영장발부의 허부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의 통제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는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 것

으로 볼 때,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단순하게 보면 수사권의 주체하고 일응 연관

성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구속대상자의 인신의 자유를 수사기관이 아

닌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통해 보장하려는 영장주의의 본래의 취지상 영장청구권자가

검사이든 사법경찰관이든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다.

영장신청권자에 대한 논의는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자는 견해,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라는 견해,57)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명문으

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수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의 지위를 인정한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

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58) 등이 있다.

생각건대, 영장신청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헌법 규정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며,

영장신청권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는 단순한 입법사항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배분

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

법상 사법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검사와 함께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과 헌법 제16조를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난제가 있다. 또

한 인신구속을 포함하는 강제처분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영장청

구는 인신구속에 대한 통제가 더욱 필요한데 오히려 인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

57) 안미영, 앞의 논문, 39면.

58) 이효원, 대한민국 헌법과 검찰, 검사 -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적 원리를 중심으로 -, 검찰 60주년 기

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발표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17호, 2008. 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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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사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두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영장신청을

관행적으로 해온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59) 국민의 입장에

서 볼 때는 영장신청권자가 검사이든 사법경찰이든, 아니면 양자이든지간에 인신의 자

유와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청구권의 오․남용 등 자의적 불행사

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상 영장신청권에 대한 개정 논의는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무익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60)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신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며,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에 대한 헌법적 통제이고 영장신청의 단일화된

통로는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과는 달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의 신병 확보를 통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의 신청, 검사의 법원에의 청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법관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수사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는 필요

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6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장신청권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헌법상 영장주의에 의한 인신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에 대한 헌법 규정은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종결된 시점

에서 신청되는 구속영장(특히 최근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에서 신청되는 이른바 ‘사후영장’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판사의 심문이 진행되는 이른바 ‘사전영장’의 비율이 훨씬 늘어나

59)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권만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통제하고 감독하는 헌법적 결단이라

고도 볼 수 없다.

60) 그러나 25년동안 개정없이 현재에 이른 현행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가 상

당 부분 정치권에서 진척돼 있는 현시점에서 경찰의 영장청구권 주체화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의 비교검토,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서 영장청구권의 자의적 오․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통제 등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선결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61) 사법경찰관의 검사에의 영장신청을 통하여 일단 그러한 영장신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수사단계에

서 위법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통제에 의한 사전예방적 인권보

장의 이익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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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과는 달리 증거 관계 및 확정적 범죄혐의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압수

수색이나 체포의 경우야 말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이자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권자인 검사의 사전 스크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법률상

영장청구권자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며,

이 경우 현재의 검 경 수사권조정 논란보다 더 극심한 대립과 큰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11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 이외에 일반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의

수사권을 가진 1만 4천 여 명의 특별사법경찰관, 안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국정원 수

사관 등에게까지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기

능은 상당 부분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수사재량권과 그 통제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5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제19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수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미 착수한 수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지 등의 문제가 수사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재량권62)의 남용 또는 일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검사, 사법경찰관의 고의적 또는 자의적인 수사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은 형법상 직

무유기죄, 항고, 재정신청,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에 의해 규율되고, 최근에는 상설 특별

검사제의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또는 수사기

능 축소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63)

62) 수사재량권은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 검찰사건사무규칙상의 입건유예 및 각하제도 등에 그 근

거를 두고 있으며, 수사인력의 인적․물적 한계도 영향을 주고 있다.

63)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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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체제

제1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

1.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의 실태

현재의 외국의 경찰조직은 그 역사적 배경과 사법제도 및 통치구조의 형태에 따라 서

로 상이하나 민주성, 능률성, 중립성의 세 가지 이념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된다.

외국의 경찰조직은 ①경찰권의 소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 있는가의

여부, ②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일원화 되었는가 이원화 되었는가의 여부, ③형사사법

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사실상의 집행관인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정립

여부 등이 경찰조직의 특색을 가늠하는 요소가 된다.

이하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체제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체제의 실태

     국 가
구 분

독  일 프랑스 일  본

기본적 지위

∙ 검사 : 수사주재(공직비리, 
경제사범 등 중요사범 직접 
수사)

∙ 경찰 : 수사보조

∙ 검사 : 수사주체
∙ 경찰 : 수사보조

∙ 검사와 함께 경찰도 수사의 
주체

경찰의 
수사개시권

∙ 초동수사의무(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수사에 국한)

∙ 기초조사권만 인정
 (검사 및 예심수사판사의 본

격적 증거수집활동만을 ‘수
사’라고 함)

∙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개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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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구 분

독  일 프랑스 일  본

경찰의 
영장청구권

∙ 수사의 보조자로서 
영장청구권한 없음

∙ 수사의 보조자로서 영장청구
권한 없음

∙ 경찰수사중 출석불응 피의자
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검사
에게 귀속

∙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권은 있으나, 구류(구속)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전속(검
사에게 신청하는 것도 불가)

경찰의 
구속기간

∙ 경찰, 검사의 구속기간을 
합하여 6개월(경찰구속기간
은 검사가 결정)

∙ 피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
내의 보호유치 가능(연장시 
검사의 서면허가 필요)

∙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피
의자와 기록을 검찰에 송치

경찰의 
수사종결권

∙ 모든 사건을 송치(수사종결
권 없음)

∙ 모든 사건을 송치(수사종결권 
없음)

∙ 수사종결권은 예심수사판사 
가짐

∙ 모든 사건을 송치
 (수사종결권 없음)

소추권
∙ 검사 또는 사인소추주의(사

법경찰의 소추권 없음)
∙ 검사 또는 사인소추주의(사법

경찰의 소추권 없음)
∙ 검사의 철저한 기소독점주의

(사법경찰의 소추권 없음)

검․경간의 
관계

∙ 검사 수사지휘 및 사경에 
대한 감독권 인정

∙ 검사 수사지휘 및 사경에 대
한 감독권 인정

∙ 검찰(법무부)에 사법경찰임명 ․
자격박탈권, 징계회부권 및 
사법경찰직무능력평가권 부
여

∙ 선언적으로는 협력관계로 규
정하였으나, 검사의 지시․지
휘권 외에 불복종의 경우 
징계․파면소추권까지 규정하
여 실제로는 지휘권 확립

비  고

∙ 검사의 유치장 감찰, 연 약 
2회 사법경찰교육 실시

∙ 경제범죄 기타 중요범죄에 
대하여는 경찰력 투입 등
을 검사가 직접 지휘․감독

∙ 중죄에 대하여는 수사판사가 
우리나라의 검사와 같은 역할

∙ 사법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
권 행사

∙ 검사의 지휘에 불복종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파면
소추권은 철저한 상명하복관
계에 있던 구형사소송법에도 
없던 조항으로 실질적인 검
사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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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구 분

미  국
영  국

(잉글랜드, 웨일즈)
우리 나라

기본적 지위
∙ 검사와 함께 경찰도 수사의 

주체
∙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의 주

체(1985년 검사제도 신설)
∙ 검사 : 수사의 주체
∙ 경찰 : 수사의 주체

경찰의 
수사개시권

∙ 독자적으로 수사개시 가능
하나,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은 검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개시

∙ 독자적으로 수사개시 가능
하나,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은 검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개시

∙ 독자적으로 수사개시 가능
하고, 모든 수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개시

경찰의 
영장청구권

∙ 체포(구속) 등 영장 청구권 
있으나, 검사의 검토요구 
및 기소기준의 제시 등을 
통해 지도 기능 수행, 검사
의 의견에 반하여 영장청구
하는 사례 없음(대부분의 
주에서 법원이 검사의 서명
을 요구)

∙ 체포(구속) 등 영장 청구권 
있으나 형사소추법에 근거
한 검사의 법률상 조언권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

∙ 각종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
할 수 있음

경찰의 
구속기간

∙ 체포(구속)후 보석결정을 위한 
판사대면(first appearance)시
까지(통상 48시간 이내)

∙ 체포(구속) 후 치안판사에게 
지체없이 인치할 때까지(통
상 24시간 이내)

∙ 체포 또는 구속 후 10일

경찰의 
수사종결권

∙ 수사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검
사의 자문을 받아 무혐의 
결론이면 수사종결

∙ 검사의 법률상의 조언을 거
쳐 무혐의 결론이면 수사  
종결 

∙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은 자체 종결

소추권

∙ 대배심 또는 검사가 기소(사
법경찰의 소추권 없음)

∙ 1985년 검사제도 도입 후 
검사의 관여 없이 소추하는 
경우 없음

∙ 교통법(Road Traffic Acts) 
위반 또는 길이나 공공장소
에서 자동차나 트레일러나 
자전거가 관련된 범죄
(offence)에 한해서만 예외
적으로 경찰이 기소권
(Charging) 행사

∙ 즉결심판사건은 경찰서장이 
독자적 기소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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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구 분

미  국
영  국

(잉글랜드, 웨일즈)
우리 나라

검․경간의 
관계

∙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
휘권한 없음

∙ 협력관계이나 경찰의 자문
요구에의 조언, 송치사건의 
증거보완 요구, 기소가치 
없는 경우 송치사건의 접수 
거부 등 실질적인 수사통제 
강화(캘리포니아주 등은 주
검찰총장의 사법경찰에 대
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명
문으로 인정)

∙ 검찰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경찰에 지도․
조언하나,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음

∙ 경찰에 대한 모든 수사지휘
권 인정

비  고

∙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등 연방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으로 연방검찰총장이 
감독

∙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대륙법계로 검사의 사법경
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수사체제의 실태 분석

미국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수

사와 소추기관이 동일체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미법계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

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상호 대등․협력관계인 것이 원칙

이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던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그 나름대로의 특이한 형태로 경찰관서 중 일부를 수사전담부서로

구성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만을 검사가 지휘한다.

대륙법계인 독일․프랑스에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고, 수사의 주

체인 검찰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며 양자는 상명하복의 관계이다.

영국에서는 교통법(Road Traffic Acts) 위반 또는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자동차나 트레

일러나 자전거가 관련된 범죄(offence)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기소권(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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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위험 운전혐의가 있을 때, 면허정지 상

황에서 일어났을 때, 약물이나 알콜의 영향아래 운전했을 경우, 차량 도난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이 아닌 검사(Crown Prosecutor)가 기소한다.64) 또한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

관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혐의를 수사할 책임이 있다.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범

죄가 발생한 경우에 혐의를 수사할 책임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받은 모든 사건은 검토한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검찰이 수사과정과 기소과정 동안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조사방식(lines of enquiry), 증거요건(evidential requirements)에 대해

지도나 조언하고, 기소전 과정에 있어서 조력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

관을 지휘할 수 없다.65) 검찰은 경찰이 입건을 결정한 사건 또는 검찰이 입건을 결정한

사건의 소추수행을 담당하고, 나아가 소추의 적정성, 즉 증거기준(sufficiency of the

evidence),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판단하여 소추중단의 권한을 가져 사건의 선

별기능을 수행한다.66)

64) 3.3 Charging by the Police. The Police may determine the charge in the following cases: (i)

Any offence under the Road Traffic Acts or any other offence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a

motor vehicle, trailer, or pedal cycle on a road or other public place, except where (and the

charge must therefore be determined by a Crown Prosecutor):The circumstances have resulted in

the death of any person; or There is an allegation of dangerous driving; or The allegation is one

of driving whilst disqualified and there has been no admission in a PACE interview to both the

driving and the disqualification; or The statutory defence to being in charge of a motor vehicle

(unfit through drink or drugs or excess alcohol) may be raised under Section 4(3) or 5(2) of the

Road Traffic Act 1988; or There is an allegation of the unlawful taking of a motor vehicle or

the aggravated unlawful taking of a motor vehicle(unless the case is suitable for disposal as an

early guilty plea in the magistrates’ court) (http:// www.cps.gov.uk/publications/docs/

dpp_guidance.pdf, p. 3. 3.3 “Charging by the Police" 참조).

65) 3.2 The police and other investigators are responsible for conducting enquiries into an allegation

that a crime may have been committed. Every case that prosecutors receive from the police or

other investigators is reviewed. Prosecutors must ensure that they have all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how best to deal with the case. This will often involve

prosecutors providing guidance and advice to the police and other investigators about lines of

inquiry, evidential requirements, and assistance in any pre-charge procedures throughout the

investigative and prosecuting process. However, prosecutors cannot direct the police or other

investigators(http://www.cps.gov.uk/publications/docs/code2010 english.pdf, p. 5.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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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종전의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던 체제를 전환하여 검사의

수사권 외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함으로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절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제189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제191조)라고 규정하여, 범죄에 대하여

제1차적인 수사권은 사법경찰에게 있고 제2차적 내지는 보완․보정적 수사권을 검사에

게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상호협력 하지 않으면 안된

다”(제192조)라고 규정하여, 지배 복종의 관계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현황은 사법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

정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이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배분․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

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많은 장점을 도입․채택하면서도 수사권체제만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아직도 검사가 주재하는 수사권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67) 현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제한적으로 독자적 수사개시․진행권을 인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각국의 입법례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인

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2.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경찰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이하에서는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의 기소권한, 검

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66) Criminal Justice Act, Part 4. 제28조 및 Schedule 2(이완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176면).

67) 이것은 사법경찰관의 자질과 인권침해를 우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전통적으로 인권을 중시해 온

영․미에서도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며, 일본의 경우도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당시 우

려한 것이 인권침해의 문제이었지만 하나의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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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분

류

검사의 기소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수
사
종
결
권

기
소
독
점
주
의

기
소
편
의
주
의

공
소
취
소
권

수
사
권

수
사
지
휘
권

   
자
체
수
사
력

검경
조서

 
증거
능력 
차이

검
찰
영
장
청
구
권

헌
법
규
정

인
권
옹
호
직
무
방
해
죄

유
무

체
포
구
속
장
소

감
찰
권

사
법
경
찰  
징
계․
체
임
요
구
권

변
사
체

검
시
권

긴
급
체
포
 
사
후
승
인
제
도

체
포
구
속
피
의
자
 
석
방
지
휘
권

압
수
물

처
분
시

지
휘

관
할

외
 
수
사
시
 
보
고

특
정
사
건 
송
치

전
 
지
휘

수
사
개
시
보
고

우리나라 ○ ○ ○ ○ ○ ○ ◎ ○ ○ ○ ○ ○ ○ ○ ○ ○ ○ ○ ○
일  본 △ ○ ○ ○ ○ △ ○ × × × × ○ ○ × × × × × ×
독  일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 × × △ 
미  국 × × ○ ○ ○ × ○ × × × × × × × × × × × ×
영  국 × × ○ ○ × × × - × × × × × × × × × × ×

출처 : 경찰청 자료 제공(2012년 10월 31일)

주 : 1) 자체수사력의 구분은 검찰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자체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를 고려하였음

2) 영국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3) 독일, 미국은 경찰의 자체 구속권한이 없이 체포 직후 검찰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 유치장

감찰 권한이 있을 여지가 없음

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과 수사지휘권의 실태 분석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죄와 복잡한 경죄사건의 수사 및 수사종결은 강제수사권을 보유

한 예심수사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현행범수사와 예

비수사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예심수사판사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 중인

데, 예심수사판사의 권한은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

우에 체포․구속장소감찰권은 2002년 3월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 형사소송법에서

는 3개월에 1회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임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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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주요 권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
나라

1 중앙집권조직 ☓ ☓ ☓ △ ☓ ○

2 경찰 자체 구속기간 ☓ ☓ ☓ ☓ ☓ ○

3 구속영장 신청권 ☓ ☓ ☓ ☓ ☓ ○

4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권한 ☓ ☓ ☓ △
(보호유치)

○ ○

5 독자적 기소권 행사 (즉결심판권) ☓ △ ☓ ☓ ☓ ○

6 검찰의 인사관여 배제 ○ ○ ○ ☓ △ ○

가진 고등검사장이 사법경찰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경찰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한하여 수사권을 가지나, 현행범의 수사시에 인접관

할에 대한 수사관할권을 가지며68) 이 경우 별도의 보고규정은 없고, 모든 범죄의 현행

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152조),

일정한 범죄에 한 하여는 범죄피해자에게 사인소추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

로 인정하고 있다(형소법 제374조). 또한 세무직 공무원(Finanzbeamter)의 경우, 약식

명령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Abgabenordnung 제399조).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미 범죄에 한해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53조∼제153조e), 기소법정주의의 원

칙이 유지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70조). 그리고 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 협약에 의거

하여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정보를 상호 통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69) 경

찰의 검사의 예외적 지휘권 불복에 한하여 징계파면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 권한의 실태

이하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찰의 주요 권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68) 한편 예심수사판사나 검사로부터 수사위임을 받은 때에는 전국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69) 일본은 경찰의 체포시간이 48시간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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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주요 권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우리
나라

7 검찰의 징계관여 배제 ○ ○ ☓ ☓ ○ ○

8 행정경찰의 사법경찰 지휘 ☓ ☓ ☓ ☓ ☓ ○

9 경찰대학 (간부임용 특혜) ☓ ☓ ☓ ☓ ☓ ○

출처 : 외국의 실태를 각국의 관련 internet 홈페이지의 site에서 자료를 확인하여 구성함(2012년

11월 3일 현재)

주 : 1) 미국은 4만여개의 경찰기구가 기능별로 철저히 분산되어 있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FBI,

DEA 등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

2) 독일의 사법경찰관 등 검사 보조공무원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독일 법원조직법

제152조 제2항)

우리나라의 경찰은 하나의 체제를 가진 강력한 중앙집권조직을 가지고 있고, 수사단계

에서의 10일간의 구속 기간 및 구속영장신청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

성권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등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찰과 비

교할 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도 대부분의 검사

의 수사지휘권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은 독자

적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공소권만을 가지고 있다.

제2절  수사권 조정의 찬반 논의

경찰은 범죄수사와 예방을 통하여 범죄억제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과거 우리나

라 형사법체제하에서는 범죄수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었고, 범죄수사를 거

의 전담하고 있는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하에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기관

으로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

가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범죄를 예방 또는 수사하여 안정된 사회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하에 2011년 6월 30일 경찰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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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자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사법

경찰관도 독자적인 수사개시권(형사소송법 제196조)을 갖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수사권 독립(조정)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70)

1. 찬성 논의

수사권 독립의 찬성 논거는 다음과 같다.71)

① 사법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도 검찰이 재조사하는 불편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기소중지자의 검거․처리에 많은 시간적 낭비

와 피의자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이 따른다.

② 검사의 수사지휘는 다량화․신속화․광역화․인터넷 정보화 해가는 현대범죄의 초

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 신속한 수사착수 지휘는 전혀 할 수 없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원거리 지휘이기 때문에 형식화․비

능률적이다.

③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 모순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이원화되어 경찰의 강력한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며, 책임

행정의 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소수의 검사 인력으로 14만여명의 사법경찰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격증하는 범죄에 대처한다는 것은 검찰인력과 조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④ 사법경찰의 사건의 절대적 수사분담율(90% 이상)을 볼 때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방대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70) 송광섭,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0, 203면 이하 참조.

71)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56면; 손동권, 앞의 책, 161면;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

2008, 250면; 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156면 이하;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경찰의 수사

권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12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4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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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법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검사의 인력부족으로 검사 고유의 사무인 공소권을 행사하기도 과중한 상태이며,

공소수행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여야 하고, 피고인

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사법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

⑥ 검사의 불합리한 형식적인 수사지휘를 지양하고 사법경찰의 지휘․감독권에서 오

는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

2. 반대 논의

수사권 독립의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다.72)

① 이른바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의 문제는 검 경 수사권조정의 문제라기 보다

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검사 작성 조서의 그것보다 약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을 구실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자는 것은

논리비약이며, 오히려 검사의 지휘를 통해 수사를 맡은 사법경찰관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사가 사건수사의 방향을 조율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실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며,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해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

으므로 검사의 수사지휘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진다는 것

도 맞지 않다. 특히 최근 ‘수사규정’ 제정을 통해 팩스 및 유선에 의한 수사지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③ 수사는 종국적으로 공소의 전 단계를 의미하므로 공소제기 및 유지를 하는 검사로

하여금 초동수사 시부터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하고, 인권보장과 적정절차의

보장을 위해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필요하다.

72)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62면;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47면;신동운, 앞의

책, 53면; 신양균, 앞의 책, 83면; 안성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39면; 이재상, 앞의 책, 1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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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의 지휘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목적도 있으나 고문, 불법구속, 불법압수의 방

지 등 사법경찰에 대한 인권침해의 규제적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⑤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 경찰의 막대한 인원과 정보수사기능이 결합되어 자

칫 경찰국가화되고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우려도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이 희

박하므로 사법에 밀접한 수사업무를 사법경찰에 전담시킬 수 없고 아직은 시기상

조이다.

⑥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보다 일정 형벌 이하의 범죄에 독립된 수사권을 조정하여 부

여함이 바람직하다.

⑦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만 복잡한 범죄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수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수사의 쟁점 정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3. 찬반 논의의 검토

이상의 찬반 논의가 서로 일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과 사법경찰은 동

일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범죄진압과 예방, 인권보장을 위하여 상호협력․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한 채 검찰과 경찰이 ‘파워 게

임’(power game)의 형태로 비춰지고, 감정적 논쟁으로 치닫기도 하는 것은 수사권 독립

이 무엇 때문에 더 절실히 요구되지를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 주목하여

야 하는 것은 철저한 인권보장, 국가사법체계의 효율성에 기초한 수사기능의 분배를 어

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사법경찰의 사건의 절대적 수사분담율(90% 이상)을 볼 때 일정한 전제하에 사법경찰

에게 독립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법경찰의 전문화, 인권

의식․준법의식의 고양, 국민의 신뢰도 제고 등이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권 조정에 앞서 그 선행조건과 경찰체제의 보완책의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이 법무부 소속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지휘계통을 일원화된 지휘계통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형식적인 경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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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법률전문가로 대폭 교체․확대하여 복잡한 수사의 법률자문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간의 지휘 관

계가 문제된다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가수사국’ 등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도

검토해 볼 만 하다.73)

② 경찰을 사법경찰, 대민봉사경찰, 행정경찰 등으로 나누고, 대민봉사경찰은 대국민

서비스, 행정경찰은 경찰내부행정의 임무만을 수행케 하고, 사법경찰은 수사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

다.74) 사법경찰, 대민봉사경찰, 행정경찰의 분리는 해외 각국의 사례에 비추어 조

직 자체의 분리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행정경찰에 의

해 사법경찰의 인사, 예산 등이 좌지우지되는 현재의 모습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치안감 이상의 경찰 간부는 형소법상 수사권

자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의 법률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 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75)

④ 경찰의 우수인력 선발76)과 경찰 내부의 법률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경찰로 특채하여야 하며, 특별채용된 변호사들

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의율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에 경찰과목을 설강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

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검찰실무는 검사가, 법원실무는 판사가 당연직으로 출강

73) 다만 국가수사국이 신설될 경우 사법작용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지배를 받는 수사활동에 대한 소관부

처가 법무부냐, 국무총리 직속이냐, 행정안전부냐 등 어느 곳이어야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74)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240면 이하에서는 프로경찰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① 공감받는 승진제도 개선, ②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근무

성적평정제도 개선, ③ 전문적 경력 중심 보직인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75)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231면 이하에서는 프로경찰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① 자기주도적 학습체계 구축, ② 관리자급 리더십 역량 강화, ③

체계적 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범죄대응역량 강화, ④ 교육훈련 기반 확충 및 운영기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76)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226면 이하에서는 프로경찰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우수인력 선발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① 우수인재 채용 및 부적격자 선별․배제기능 강화, ② 신임교육단계 부적격자

배제 및 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체제 

 • •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187

하고 있다.

⑤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도 활성화시키고, 피의자신문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변

호인의 접견교통권․참여권 보장, 체포․구속의 구속적부심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

하여 수사권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이러한 규제장치하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다시 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의 일반적인 모든

수사지휘권을 지양하여 검사가 특정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권한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⑦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정 형벌 이하의 대부분의 일반범죄는 사법경찰이 전담 수사

하고, 강력범죄나 권력형 범죄, 공무원 비리, 독직사건에 한하여 검사가 사법경찰

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경찰도 제한된 범위에

서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법

경찰의 송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일원화시키는 점을 근거

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⑧ 경찰권력의 비대화․집중화의 폐단77)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찰의 지방분권

화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로부터 독립하여 권력분립화된 지방자방자치제

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78) 분권화된 지방자치제 경찰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치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경찰로서, 경찰의 부패장치의 강화로

청렴한 민중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77) 경찰수사권 독립의 시기상조론자 또는 반대론자들의 대다수는 경찰권력의 비대화․집중화의 폐단

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나, 검찰권력의 비대화․집중화의 폐단에 대한 우려의 내용들을 거의 거론하

지 않고 있다. 특히 즉결심판청구권(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구류형의 선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즉결심판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

력 부여(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등을 거론하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를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78) 미국에서는 police, detective, sheriff, FBI, CIA 등 수십개 기관에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한

철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찰력이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하나의 경

찰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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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이상에서 몇 가지의 방안을 소개하였지만, 현재의 제도적 여건과 경찰위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등 여론으로 볼 때 수사권 조정의 필요

성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사권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수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수사체제의 개선

이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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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논의 상황 -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논의 경과

국민의 입장에서 2011년 7월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즉 사법경찰관의 수사개

시권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과

경찰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 무소불위의

검찰의 수사권력에 대한 경찰에의 수사권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국민적 요

구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과 경

찰의 갈등은 국민들의 눈에는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과 배분이라는 것보다는 두 기관 상

호간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진 면도 아주 많았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의 역학적 구조틀 속에서

쟁점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효과, 즉

형사사법의 정의실현, 인권보장,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증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경찰과 검찰의 업무분담과 효율성 제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앞서의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개시․진행권

에 대한 것일 뿐 근본적인 수사구조개혁은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여기에서는 수사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상황을 ‘국민의 정부’

부터 현재까지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

는 방안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뜻한 대로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 후 ‘참여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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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국정과제로 ‘수사권 조정’이 선정되고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2004년 9월 15일 구성되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79)

경찰은 수사권 조정논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가 본질이며, 다른 사항은 실

무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문제만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실

무적인 개별의제들을 먼저 논의한 이후 시간이 있으면 핵심의제인 형소법 개정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서 처음부터 수사권 조정논의는 갈등과 좌초의 위기를 안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

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개정논의가 핵심의제인 바, 실무적인 사무처리 방법 개선이

라는 극히 실무적인 개별의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검찰과의 협상은 불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권 조정팀에서는 검찰과 60년 만에 시도되는 역사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논의 방식을 수용하고 수사권 조

정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여 동안 몇 차례 조정회의 결과 핵심의제인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못하다가 검ㆍ경 양측에서 동수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4년 12월 20일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다.80)

그러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 그러나 열린우

리당 ‘검․경 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의 조정안(200년 12월 5일자)과 홍미영․이인기의원

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는 성과도 있었다.81)

‘이명박정부’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의는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권력에 대한

79)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협상 방식과 의제를 두고 처음부터 팽팽

하게 의견 대립을 벌이기도 하였다.

80)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법조계, 학

계, 시민단체, 언론계, 여성계 등 외부인사 12명, 검찰과 경찰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

되었다. 자문위원은 김일수 고려대 교수(위원장), 정웅석 서경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김주덕․김희수 변호사,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

무국장, 성유보 방송위원,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 황덕남 변호사, 김회

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 등이다.

81)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사구조개혁백서, 2010, 69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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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국민적 관심으로 증폭되었고, 민주통합당 중심으로 경찰을 1차적 수사주체로 하

고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

표발의 김희철의원)82)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2010년 11월 17일에

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문학진의원)83)이 국

회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0년 2월 18일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 위원회는 검찰

개혁, 법원개혁, 변호사개혁 등 3개 소위로 구성되었다.84) 2010년 4월 13일 사법제도개

혁틀별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 검찰관계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사권조

정, 대검중수부의 폐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의 의제를 논의하고, 2010년

5월 19일 제1차 검찰소위를 중심으로 검찰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2010년 6월 29일 사법제도개혁틀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되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소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은 기타 의제로서 심도있는 논

의가 미뤄지다가, 민주통합당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문학진의원) 발의

와 2010년 11월 25일 제9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영선의

원이 점진적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제53조의 명령․복종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검찰소위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8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고, 2011년

3월 10일 6인소위85)는 ‘경찰 수사권’ 부분을 포함하여86) 20가지 합의사항을 전격 발표

82)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사법경찰관리를 1차적․본래적 수사주체로 하고, 검사는 2차적․보충적

수사주체로 하고(안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였다(안

제196조 제1항).

83)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안 제195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안 제195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였다(안 제196조의2 신설)..

84)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

회의 검찰소위로 이관되었다.

85) 6인소위는 이주영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김동철 민주통합당 간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86) 경찰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형소법 제196조)와 경찰의 복종의무 페지

(검찰청법 제5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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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87)

2011년 4월 1일 제13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학교수 등이 참석하여 각 소위에서 심의한 합의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하였고, 검찰소위에서는 경찰청 차장,88)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을

참석시켜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2011년 4월 20일 제14차 사법제도개혁특별위

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권 부분은 2011년 4월 18일 제15차 검찰소위에서 마련한

법제화방안이 보고되어 이견이 없이 경찰 수사권 부분에 관한 법률안이 사실상 확정되

었다.89)

그 후 검찰의 반대로 2011년 5월 30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경찰수사권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실의 조율을 거친 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결의되었고, 앞서의 검찰소위의 합의안이 후퇴되고, 2011년 6월 20일 대통령실장 주관으

로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2011년 6월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그대로 수용한 개정안이 법제사

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90)

87) 합의사항에서 검찰관련 사항은, 1. 특별수사청 설치, 2.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3. 대검 중안수사부 페

지, 4. 경찰 수사권, 5. 압수수색제도 개선, 6. 피의사실공표죄 확대, 7. 재정신청대상 확대, 8. 검찰

인사제도, 9. 기소검사실명제, 10. 출국금지영장주의 등이다.

88) 여기에 참석한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는 수사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이고,

복종의무 페지는 정부조직의 원리에 맞지 않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권위적인 규정을 삭제하

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89)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겅무관, 총경, 경

정, 경감 및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

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

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2(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수사지휘)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법경찰리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0)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겅무관, 총경, 경

정, 경감 및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

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

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

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게서류와 증거물을 지

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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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관련 학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민주

통합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모든’ 이라는 문구 삭제와 ‘지

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이 주장되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에서는 법제사법

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6월 23일 ‘모든 수사’

를 ‘수사’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하기도 하였다.

2011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 이 형사소송법 수정의결안이 2011년 6월 30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91)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명령 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의

규정(제53조)도 삭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그간의 숙원이었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일부라도 법률

에 명문화시켰다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편, 검찰 또한 수사의 주체성과 ‘모든 수사’에 대

한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

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갈등92)과 반

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사와 수사,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개시․진행권

의 의미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수사체제의 개편 등을 둘러싸고 현행 형

사소송법의 재개정논의93)와 함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 등에 대하

여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91) 이 본회의에서의 의결상황은 재석의원 200명,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이었다.

92) 2005년 11월 경찰은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을 들어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호송 거부를

하였고, 탄원․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 지휘를 둘러썬 검찰과 경찰과의 갈등은 2012년 1월 5일 "탄

원․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 지휘를 중단하겠다"는 검찰의 발표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대립

했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봉합되기도 하였다.

93) 박노섭/서보학/이동희,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의미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경찰청 연구

보고서, 2011; 서보학, 헌법상 검사독점적 연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 경찰청 연구보

고서, 2009;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경찰청 연구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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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약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수사권 논의와 함께 검찰권력에 대한 조정 논의

가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3인들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다시금 수사권 문제

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94)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검찰의 권한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 검찰’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이 컸던 만큼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많다.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0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찰 공약을 발표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월 경찰 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에서 “검․경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95)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

들 것”이라며 ‘검.경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96) 박근

94) 주요 대선후보들의 주요 검찰개혁안

후보명

구 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대통령)친인척 관리 위한

특별검찰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존폐 ∙운용 개선(폐지 부정적) ∙직접 수사가능 폐지 ∙폐지

검경 수사권

∙검경 수사권 분점 추진 ∙경찰에 민생범죄 등 단계적인

독자적 수사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강화

검찰구조

∙검찰 수뇌부 축소

∙검찰 직급 하향조정

∙범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청와대, 부처 파견 재

검토

∙검찰청 독립 외청화

검찰개혁

∙검찰 내부 감찰강화 ∙수사와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

인사

∙검사 등의 공권력 남용에 징벌

적 손해보상제 도입

∙중요사건 기소때 국민 참여(기

소배심제)

95) 박근헤 후보의 검․경의 수사권 문제에 대한 태도는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협의 과정을 통

해 수사권 분점에 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다.

96)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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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후보의 검찰․사법 개혁 구상의 핵심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박근

혜 후보는 2012년 8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

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상설 특검

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특별감찰관은 상시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다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상설 특검에 고발하고, 상설

특검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온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이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검찰의 권한 축소 방안에는 50명이 넘는 차관급(검사장)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97)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2012년 10월 19일 종로구 숭인동 동묘파출소를 방

문한 자리에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문

제”라며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

해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단숨에 일거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민생․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이 많다”며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국

회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검찰․사법 개혁안

을 내놓기까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 그 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정치쇄신위원

장이 중요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대희 정치쇄신위원

장을 중용하여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제도의 ‘보완’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것이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 해도 그간 검찰과 경찰이 이 문제에 대

하여 치열한 권한을 다투어 왔고, 이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97)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이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단순한 방향제시만 있을 뿐 상설 특검제나 검․경 수사

권 조정에 관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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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룰 필요있다”고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

어 줬다. 문재인 후보는 덧붙여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고 검찰 권한이 남용되

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의 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의 검찰․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98) 민생 범죄

등 경미한 범죄부터 경찰 수사권의 단계적 확대, 잘못된 기소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는

검찰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10월 23일 ‘권력기관 바

로 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정치 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99) 또한 검찰 인사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잘

못된 기소에 대한 사후 책임제의 도입, 검찰의 청와대 및 행정 부처 파견 금지, 검찰의

법무부 주요 실․국장 보직 순환제 폐지 등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도모하는 방안

들도 주목할 만하다.100)

3. 무소속 안철수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검찰․사법 개혁 구상은 큰 틀에서 비대해진 검찰 권한

을 분산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궤를 같이한다.

98)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해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소신껏 수사토록 하고 그 대상

에 검찰도 포함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매번 검찰의 반발에 부닥쳐 좌절되었던 공수처 신설 방안

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특히 수사 대상에 검찰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99)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의 대검 중수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상당했던 만큼 명분과 실리를 모두를 챙기려 한 타협안인 것이다.

100) 문재인 후보의 검찰․사법 개혁안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 폭이 넓은 인사들인 최영도 전 국가

인권위원장, 김갑배 전 부패방지위 비상임위원, 김인회 인하대 교수, 박성수 전 부장검사,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내 반부패특위 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의 평가는 민주통합당이 그간에 상당수 검찰 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발의해왔다는 점에서 구체성

이 확보되고, 내용 면에서도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대체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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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개혁의 방향을 ‘검찰의 준사법기관화’로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안철수 후보는 2012년 10월 31일 사법 개혁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

해 대통령 소속의 독립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 외부 인사가 포함

된 추천위에서 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것이

다”라고 말했다.101)

안철수 후보는 또 대검 중수부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된다. 공수처를 설립

할 경우 중수부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102)

안철수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상 범죄 등 예외적

인 경우를 빼고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단계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방안으로, 직

접 수사는 경찰이 하되 검찰은 수사 지휘만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

사, 판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공약도 이채롭다.

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18대 대통령 후보 3인의 수사권 관련 
공약 평가1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검증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세 후보들의 검찰개혁 부문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04) 경실련은 2012년 11월 18일 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안철수 후보

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개혁성이 두드러지고,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으

며 검찰개혁 의지가 가장 확고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101)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이할

만 하다.

10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현실적 타협책을 찾은 데 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10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46111 참조).

104) 경실련의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 3인에 대한 검찰개혁의 평가가 비교적 객관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필자의 생각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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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지가 없어 ‘검찰 눈치 보기’”라는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위 세 후보들의 검찰개혁 부문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특별

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

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

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

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동

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

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

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

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

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분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

지 않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정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지에 비하면

박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박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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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지난 수년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

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현 상황

에서는 정책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박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평가 자체에 어려

움이 따르지만,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분산시키는 공약은 전무하다. 특히 특별감찰

관제의 경우 기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하고, 상설특검제도는 임명방식, 권

한,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고비처 설치시에 요구되는 수사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또한 상설특검제

도는 개별 고발사건 이외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

와 명확한 차이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국민들의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사법기관이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혁의지’는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 문재인 후보,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인력의 행정기관 파견 금지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비대한 권한 분산’을 검찰개혁

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비처 설치는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수수사를 이

원화함으로써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개혁성을 충분히 담보한다

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비처의 설치

는 국민적 요구였다.

하지만 고비처의 경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고비처의 임명방

식․권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치검찰 인적 쇄신을 위

한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제시했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

후 검찰 내 인적쇄신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민생범죄 등 경미한 범죄의 수사권 경찰 이양’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확보

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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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다 수사 지휘와 기소를 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수사로 논란의 중심

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안철수 후보,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사법주권 확대,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있으

며, 주요 사법개혁안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전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 ▲기소배심제 도입 ▲사

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 공약이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과 함께 검찰구조의 폭넓은 개선까지 제시하

고 있어 문재인 후보와 같이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운영과 조직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해야 가능한 것으로 수사, 기소, 재판, 사법 정책

의 결정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안 후보의 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 기소권 통제와 징벌적 손

해배상제 도입 등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 후보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가 가장 강한데, 검찰의 수사 역할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발생하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인권침해나 적법절차를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검찰의 모

든 간부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견제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청화가 오히려 검

찰에게 통제불능의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부의 문민화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정치적인 사건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

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혁과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

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 전부인데,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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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오히려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5. 소결

생각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지만,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법원이 이를 이중으로 통제하는 가장 바

람직한 방안이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

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공약을 지킨다면 수사

권 조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어느 쪽이든 조직 이기주의 또는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수사구조 개편

및 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이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고, 즉 수사

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는 내가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이고,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권력기관의 과도

한 권한 행사와 부패를 방지하고, 높은 인권의식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는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범죄 척결, 국민의 편익 증진, 강화된 인권과 재산의 보장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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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 논의

제1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투명한 수사와 법적용

국민들은 수사권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고,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어

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것은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 피해자의 보호, 인권유린의 방지와 재산의 침해의 방

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아주 장기간에 걸친 내사 및 수사의 방지, 불법․부당한 별

건수사의 금지 등 국민의 신뢰와 불편함을 없게 하는 수사와 수사 마인드에 의한 공정

한 수사와 법적용, 법집행을 하기를 수사기관에게 기대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정보 수집의 공정성

확보, 범죄정보 수집선의 다양화,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및 활용, 불법․부패 무관용

의 원칙 확립 -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공소유지 - 를 요구하고 있다.

제2절  수사기관의 정치권력화 - 국민위에 군림하는 수사권력
의 배제 -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지난 6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인적․물적 성장과 업무능력,

수사능력 등은 실로 엄청난 팽창과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

로 국민의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왔는지? 과거 이승만정권과 박

정희정권 등 권위주의 독재체제하에서 부정적인 역할과 정치적 종속성을 가진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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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된 부정적인 모습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고, 이 역사적인 부정적

산물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과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적 수사권 및 공소

권의 행사105)를 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예컨

대 우리나의 불행한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국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공권력 바로

세우기 등의 구호가 한창일 때의 정치권력은 독재정권이거나 인권유린적인 권위주의적

인 정권이어서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시기적 상황에서의 수사기관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행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를 일으켰고, 이 결과 국민의 신뢰를

당연히 받지 못하였던 실증적 반성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수사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비난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

로 이어지고, 국민들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수사기관의 막강한 힘을 빼내는(?)

입법적․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어나가는 상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논의, 특검제의 도입, 국정조사의 상설화,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별도의 수사기

관의 신설논의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에 의한 정치적 간섭과 순종, 수사기관 내부에 의한 정치적 종속

성의 이해 추구와 인권유린의 역사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결코 얻

지 못하는 것이다.

105)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렬 열사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 불행한 인권유린 의 경험,

그랜저․벤츠검사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사건, 정연주 KBS 사장 무죄 사건, 최근 일련의 유

신독재체제하에서의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재심에서의 무죄판결 등 부당한 수사 및 공소

제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사건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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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이란 수사받는 사람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것인가는 의

문이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포함하는 국민들은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

을 뿐, 수사권 조정의 효과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며, 단지 수사를 담당하

고 있는 경찰과 검찰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을 누가(검찰 또는 경찰),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내면적으로 들어

가면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와 인신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편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1. 국가수사국의 신설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검찰의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경찰 인

력을 빼내어서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별도의 제3의 수사기구, 가칭 국가인권수사

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민주통합당이 민생치안역량 관련 공약사항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

는 방향으로 검․경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을 설치하고, ‘국가수사국’의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

하는 감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 방안은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어서 양 기

관 모두 커다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실현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

으로 하여 검찰과 경찰의 양 수사기관의 기관이기주의 포기,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논의될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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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검찰청 또는 상설 특별검사제의 도입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활동으로 미약

하다는 입장에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106) 상설 특검제가 도입된다면,107)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 판사ㆍ검사의 비리 사건을 상설특검이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설 특검이 수사나 기소할 수 있는 기본 형태는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사건,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 2가지로 압축되며, 여기에 판ㆍ검사의 비리 사건을 전담 수사하

고 기소권을 가지게 된다.

상설특검이 설치되면 상소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특히 판사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 내에 특별법원 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

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새누리당의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연계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18일 대검찰청 최재경 중앙수사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특별감찰관제

와 상설특검제가 연계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제2의 검찰’을 만

드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낭비적․비합리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상설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권자에게 영향

을 받거나 로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주장

106) 또한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도입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

택하고 있다. 위 제도의 핵심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다. 이 방안은 독립적

으로 권한을 강력하게 가진 특별감찰관이 사실상조사권을 행사해서 바로 상설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 도입하겠다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의 핵심은 중수부의 권한 축소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상설특검제를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검찰의 반발 등에 밀려 실제로 이뤄지지 못하였고,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공약 중

정치쇄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연계안’ 등 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2012.10.21. 참조).

107) 판ㆍ검사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특별수사청'

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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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는 명목하에 중

수부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비호해 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설특검제를 운영하다 1999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강하

게 반대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생각건대 특별검사제와 같은 수사권과 공소권에 대한 국회통제의 길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설 특검제 도입이나 특별 검찰청의 설치는 현재의 수사체제를 완

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체제나 수사구조를 나누고, 업무를 분장

한다고 하여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국민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신설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

구로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법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

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있

다.108)

생각건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스폰서 검사’사건

의 경우도 특별검사법 통과 또한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검제도로는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하에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별도의 수사

108) 민주통합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

수사처’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공비처) 신설을 추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18대 국회에서 201년 5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고위공

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하서는 부록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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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만든다고 하여 앞서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법관․국회의원 등 고위공

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이 이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대

처할 수 없게 만드는 수사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나쁜 영향력을 제거하는 시스템의 개

선이 더 절실하다.

4. 수사분담조정협의체 및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가. 수사분담조정협의체의 상설화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수사권 배분의 협의를 위한 수사분담조정

협의체의 상설화 방안이 있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는 수사협의회에 대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두고(제107조), 상황 정보 공유

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소요의 발생, 집단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이 조성

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 조치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08조).

그러나 수사협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없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

고 양 기관 사이의 갈등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12년 11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

사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특

임검사를 임명하여 이중수사하는 모순109)을 보여줬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수사개

109)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4/0200000000AKR20121124068200004.HTML?di

d=1179m 참조). 이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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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윤00(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2년 11․월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

설 이래 최대 위기라는 검찰의 현 상황을 한탄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검찰

내부 망에 수백 건이 올라왔으나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에서 “이번에 터진 부장검

사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젠 정

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며 윤 검사는 이어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친 감

이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

다. 그는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의 부정에 무감각한 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

의 문제점으로 이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다. 우리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력, 재벌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원칙대로 제

대로 행사돼 왔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고, 검찰이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나라도 보거

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랜저 검사, 벤츠검사, 부장검사 뇌물사건 등 지금까지 특임

검사가 임명돼 수사한 사건들도 언론에 문제가 되거나 경찰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검사

를 구속한 사건이지 우리 스스로 검사 비리를 찾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별개의

글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사건,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

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제방

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일반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경

찰이 그 책임 하에 대부분 직접 수사하도록 하되 뇌물사건이나 기업비리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하도록 하자는 견해를 내놨다. 윤 검사는 “검찰에 대한 여러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검찰의 권력은 통

제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 등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검사는 검사의 비리만을 수사하는 상설 특임검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설 특임검사의 존

재 자체로 검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토록 해 검찰을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글은 윤대해 검사가 현재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를 순간적으로 면피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쓴 극히 악의적이고 치졸한 의도가 드러나서(윤00 검사

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참조) 파렴치한 기득권 유지의 전형적인 추한 단면을 보여 준 희대

의 사건이다. 윤대해 검사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 대

해다……. 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

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

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

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

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

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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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의 폐해와 수사지휘권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

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

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

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

다……. 두 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

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

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

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

다……. 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

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

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

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

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

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

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

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

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

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

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

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

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

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

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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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정당성 의문 등 수사권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라는 초

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특임검사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었다.110)

이 같은 검찰의 ‘이중수사’의 상황에 대한 국민과 경찰의 반발에 대하여 검찰측의 요청

으로 수사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2년 11월 21일 검찰과 경찰

에 따르면, 대검찰청 연구관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검찰과 경찰 측

인사들이 만나 비공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111) 양측의 갈등 해소가 아닌 뚜렷한

입장 차이만 드러나는데 그쳤다.112)

그 내용은, 경찰이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종료된 뒤 필요에 따라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

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검찰은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

단할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이나 경찰이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는 경찰 측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정례적인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

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매번 정기적으로 갖는 회의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

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자주 만나다 보면 현 수사현실과 수사체제의 개편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고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지휘하고 담당할

110) 2012년 11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가 지명됐다.

피의사실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부당한 금품 8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사 11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임검사팀은 전격적인 관

련자 소환으로 사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부터 전격 시행됐는데, ‘그

랜저 검사 사건(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2011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이다.

111) 경찰은 2012년 11월 20일 상대기관 소속 직원 비리 수사 때 먼저 수사에 착수한 기관이 전담하자

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검찰이 난색을 표명하며 양 기관 간 회동을 실무협의회로 한 단계 낮춘 것

으로 알려졌다.

112) 수사실무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실무기

구이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해 추후 수사

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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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이 90% 이상의 많은 사건을 분담하는 현실적 수사체제를

인정하여 검찰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를 지양하고, 인권침해, 적법절

차의 준수 여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들추어 보는 ‘잠재적 지휘’에 기초한

수사를 분담하는 수사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여야 한다.

나.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2012년 11월 검찰은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를 수사하자 곧바로 특임수사

를 지명하면서 ‘가로채기', ’이중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

사 비리 의혹 사건을 놓고 빚어진 검찰과 경찰의 ‘정면대결' 양상이 김황식 국무총리가

두 기관의 이중수사와 그로 인한 국민 혼선을 ‘경고' 하자마자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봉

합되었다.113) 그러나 검찰과 경찰 두 국가기관 간 갈등 상황을 지켜보던 총리실의 뒤늦

은 수습에 검․경 대립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대립이 궁극적으로 두

기관의 ‘뜨거운 감자'인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언제든지 폭

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비리 검사 수사가 좌초됐다"는 말들이 나오

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2012년 11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검․경의 이중수사에 유감을 표명하자 경찰 측에 즉각 화해 제스처를 보내며 “금명간

검․경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내사부터 수사까지 모두 경찰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경찰은 계속 수사한다”라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했었다.

결국 이러한 검찰의 경찰수사의 가로채기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 대상을 언급만 하면

113) 겉으로 볼 때는 검․경 갈등은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립 국면은 ‘진행형’이

다. 특히 경찰은 검찰이 ‘매머드급' 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핵심 수사를 속

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에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수사의 뿌리였던 ‘내사’는 경찰이 먼

저 시작했음에도 검찰의 영장독점권 탓에 현재 수사는 특임검사팀에 한참 뒤처진 형국이 돼버렸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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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낚아채 간다”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피의자 진술조차 못 받을 판”이라

고 불만을 제기한다.

생각건대 이번의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경찰수사의 가로채

기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특임검사의 임명과 직접수사는

그리 신망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비리검사는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는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이다. 수사기관 조직 내부

의 자정기능에 의한 절대권력의 부패방지는 쉽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버렸을 검사비리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 시각일 것이다. 특임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수사, 특임검사 역시 검

사동일체 원칙 하에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불신이 국민적 시각이며, 검찰이 경찰비리를 수사하듯 검찰도 스스로

당당하다면 경찰에 의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일 것이다. 둘째, 특임검사제

도의 상시 운영방안이다. 검사비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가 상시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비리를 스스로 척결하고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검사비리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검찰청 내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오해를 줄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던지 상시 운영하는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비리에 대한 척결은 다소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특임검사제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수사했던 ‘특별

검사’ 제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수사대상이 고위 공직자 중에서

검사로 제한된다. 둘째, 수사주체가 독립된 변호사가 아닌 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셋째,

특별법이 아닌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하는데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특임검사의 수사의 대상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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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목이 집중될 경우로 한정되며, 검찰총장이 사건의 성격, 경중, 수사대상 검사직

위 등을 고려해서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직무범위는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이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

게 보고한다. 우리나라의 특임검사제도는 미국의 특임검사제도와는 상이하다. 즉, 미국

은 법무부장관이 특임검사(Special Counsel)를 지명한다. 특임검사는 이해충돌 또는 공

공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명하고, 자격조건은 진실성과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명

성이 있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기소결정을 할 수 있는 경력이 필요한 현직공무원

이 아닌 변호사이다. 그 직무범위 및 권한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데, 조사를 방해할 목

적으로 저지른 위증죄, 사법방해, 증거인멸, 증인협박 등의 연방범죄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도 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법무부직원과 동일한 법적기준으로 위법행위 및 윤

리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장관은 연방상원과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 해임 및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차

원에서 조사보고서의 공개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생각건대 검사의 비리를 척결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임검사제

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특임검사 운영관련 사안을 규정한 별도의 상위법규의 제정

이 필요하다. 현재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의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인데,

이는 법규가 아니므로 상위 법규로의 전환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법무부장관의 ‘균형

과 견제’를 통해서 검찰의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임검사 지명권자를 검찰

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외부에서의 감찰기능 강화와 내부

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임검사는 검사, 판사 등 국가공무원이 아

닌 변호사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넷째, 입법부 차원의 견제를 통해서 절차적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임검사 지명 및 조사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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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 단서의 인지 및 개시, 사건 접수 기관별 수사진행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수사 단서의 인지 및 개시, 사건 접수 기

관별 수사진행 방안이 있다.

경찰은 2012년 11월 15일 개최된 검찰과의 수사협의회에서 수사 개시 시점을 형사사

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을 입력한 시점으로 설정해 먼저 입력한 기관이 수사 주도

권을 갖고 다른 기관이 보조하는 형태로 가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었다.

생각건대 수사기관별 수사 단서의 인지 및 개시, 사건 접수 기관별 수사진행 방안에

의하면, 경찰은 검사의 일반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를 하지 않고, 수사과정

의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를 하는 형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다. 그러나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수사기관별 수사 단서의 인지 및 개시, 사건 접수 기관

별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수사업무수행의 특장점, 즉 광역화된

경찰의 수사망, 전문화된 검찰의 수사능력 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다

만 이 경우 수사권의 이원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경쟁 수사’, ‘실적 경쟁’이 가져

올 국민 인권 침해의 우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6. 검찰의 인지수사 비율의 축소 - 직접수사의 자제

검찰의 인지사건의 수가 많아 업무의 부담률이 많고, 이로 인한 경찰 송치사건의 세밀

한 검토와 수사지휘, 보강수사 등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찰수사와의 중복 및

경찰의 수사권 행사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갈등을 축소하기 위하여는 현

재 검찰인지 사건을 현재의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지사건의 수사비율의 축소와 직접수사의 자제는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의 강화

로 이어져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주의의 실현,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실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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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또는 수사기능 축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또는 수사기능의 축소를 하는 검찰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공권력의 힘이 남용 되는 경우에 그 피해는 엄청나다. 개인의 인

생을 좌우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괴까지 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 받

아야 되고, 또 감시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권 축소,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정치적 목적의 부

당한 수사나 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의 대폭 확대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고, 무소속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

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내용

으로 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생각건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 대기업 비리, 정치인 비

리, 대규모 부패범죄, 금융․탈세범죄 등 일반 국민생활과는 무관하고 일선 경찰과 검찰

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사권의 한계로 지적된 대형범죄를 수사하여 왔다. 따라서

일선 검찰청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대형사건을 전담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

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데, 오히려 이를 폐지하고 다른 독립된 수사기관을 신설

한다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수사의 효율성 및 수사력의 선택과 집중, 공소유지의 강화

를 위해서는 섣부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는 또 다른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올 것

이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가 검찰권력의 힘빼기의 일환으로 시도된다면 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패척결의 임무를 수행한 순기능적 측면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

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가?, 향후 그

불신의 극복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찰조직의 명운을 건 성찰이 필요하다. 한편 대

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한다면 필요한 경우에 위의 수사기능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모였다 헤쳐’식의 전문수사팀의 운영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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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 대기업 비

리, 정치인 비리, 대규모 부패범죄, 금융․탈세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 집중 및 공소유지

의 강화를 위하여 경찰과의 수사업무의 분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검사의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는 지양하고, 경찰의 수사

에 현실적․잠재적 통제에 의한 인권보장적 통제관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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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권 조정과 

그 기대효과

제1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제안되는 이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에 대한 선진국형 모델이 여론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

유는 무엇보다도 각 정권교체기마다 실제로 나타나는 정치검찰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

이다. 하지만 현 한국사회 정의구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가장 절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나 막대하여, 그렇다고 경찰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는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적 소명에 입각해 볼 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정립이 제안되는 이유

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국사회에서 경제 성장 면에 있어 세게적 수

준에 적합한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현재 수사, 기소에 있어 ‘검찰권과 경찰권 행사가 과

연 적정한가’에 대한 엄격한 사실적 분석판단에 입각한 재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

사권과 공소권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자의

적 행사로 인한 수사권력의 부패, 정치경찰화․검찰화된 수사권의 행사는 ‘검찰․경찰제

도’와 ‘검사․경찰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권력

의 통제와 독점적 수사권한의 배분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경찰권을 통제하려는 일반국

민과 정치권의 요구가 팽배함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정치경찰화․검찰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경찰정치화된 통치권력과 정

치권의 나쁜 타성에서 그 근본적인 폐해의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권과

공소권의 자의적 행사로 인한 수사권력의 부패, 정치경찰․검찰의 문제는 두 기관 내부

의 자정기능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하여야 하고, 모든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을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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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몰고 오는 행태를 극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새로운 제도나 개선방안이 있다 하더

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둘째,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적절한 권한의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 협력과 효율성

을 기초한 수사권한의 배분이라기보다는 ‘검찰청’과 ‘경찰청’이라는 두 기관의 이기주의

로 본질이 변질되어 지속적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체 성찰 부족에 기인한 시대적 착오, 인권보장과

국민의 편익증진과 범죄억지라는 상위개념의 몰이해에 기초한 수사권 조정 논의라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수사권의 조정이 아니고 단순한 ‘밥그릇싸움’으로 변질될 뿐이며

똑같은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할 뿐이다.

셋째,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두 기관의 최일선에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은 서로 별다른 문제

없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목과 갈등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수사는 공소를 전제로 하는 사전수사활동이고,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소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을 설명하고 제시하고, 자문요청하고 지도

조언하고, 검토요청하고 기소기준을 제시하고 등등 자연스럽게 검찰과 경찰이 방문 교

류하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114)

넷째,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수사권 배분과 균점의 문제를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정치권의 선거공약과 정치이슈화로 해결하려는 태도의 문제이다.

다섯째,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대하다는 데에 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선진국형 수사기관 모

델이 만들어질 경우 예상되는 효과 가운데 행정조직효율성 증대에 따른 정부기관 예산

절감 효과외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중수사 간소화, 소송신속처리와 분쟁해결 간

편화로 인한 비용절감를 들 수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독점에 따른 사건송

치-기소율, 사건송치 후-재수사율, 기소후-유․무죄율, 검찰 영장신청(영장청구율) - 법

114) 예컨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 서로 인사, 방문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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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영장발부율(영장청구기각율) 등의 관련 통계자료 분석결과 사건관련 자료의 경찰과

검찰간 연동에 따른 국가예산절감 효과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수사체제와 수사권한의 배분 문제는 인권보장, 범죄와 부패척결이라는 점에 뿐만 아

니라 정부의 예산절감 및 국민의 재정 절감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

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에 관한 논의는 국회나 정치권의 조급한 대

응으로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현행의 수사체제에 대한 외국의 입

법례와 형사사법체제의 비교,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태동에서부터 현재 진행의 역사

에서 미래의 교훈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진지한 수사체제의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간략히 논의된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절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 경찰은 수사, 검사는 직접
수사의 자제, 기소독점은 국민참여 통제해야 -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검사는 직접 수사를 자제하고 법적용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필요시

수사하는, 수사결과에 따른 공소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첫째, 현행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것을 조정하여 수

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로 완전 분리하는 방안,115) 둘째, 경찰은 일정 형벌 이하의 범죄

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권력형 비리, 대기업 비리, 정치인 비리, 대규모 부패범

죄, 금융․탈세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절충 방안116)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115) 무소속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검찰의 직

접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

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야 한다.

116) 민주통합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일부 검찰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는 검찰개혁안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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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미국이든 독일이든 형사절차에 검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기소’이고, 기소는

‘수사개시부터 재판종결시’까지 절차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검사도 기소

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체포로 입건을 하면 그 때부터 개입하여, 즉 수사절차

부터 개입하여 절차를 끌어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요청 또는 직접 보완

하거나 나중에 기소결정과 공판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사절차는 오로지 경찰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소권과 완전히 분리된 수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개시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추행하기 위해 수사절차에서도 증거수집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

며, 대부분의 수사활동을 하는 경찰에 대해 수사활동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밖

에 없다. 이 문제는 대륙법계에서 지휘권이라는 규범적 형식으로, 미국에서는 소추권자

의 권한문제로 나타난다. 예컨대 경찰이 어떤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검사가 즉시 개입

하여 증거가 박약하고 기소할 생각이 없다면 소추권자의 권한으로 소추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석방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경찰이 석방하지 않겠다고 할 수

는 없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수사지휘를 소추권의 권한문제로 해결하

고, 대륙밥계에서는 이를 지휘권의 문제로 해결한다. 결국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가 없고,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117)

첫째 방안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하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사는 공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경찰에게 100% 수사권과 수사종

결권을 주는 것은 검사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법과 현행 수사체제내의 국민감정

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다. 둘째 방안은 통상적인 일반범죄는 경찰이 주로

수사․종결하고, 경찰은 수사진행시에 검사에게 수사의 중간단계에서 필요시에는 그 내

용의 통보의무제도를 신설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

에 대하여 경찰은 검사를 설득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현실적

통제권한을 포함하는 잠재적 통제권한,118) 인신구속을 포함한 모든 대인적․대물적 강

117) 미국에서도 규범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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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분에 대한 검사의 동의권을 갖게 된다.119) 둘째 방안이 현상태에서는 실현 가능성

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경찰을 사법경찰, 대민봉사경찰, 행정경찰 등

으로 구분하여,120) 수사전문가인 수사경찰은 전국 조직망의 광역 수사기구체제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행정경찰의 간섭 내지 관여는 절대적

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121)

제3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이후의 기대효과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예상되는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효

과와 직접적 효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간접적 경제효과로는 이해 당사자들

의 입장에서 본 일반적 효과 및 행정적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수사권 재조정으로 기대

되는 직접적 경제효과를 들 수 있 수 있다.

1. 일반적 효과(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가. 일반적 효과에 대한 논의

수사권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보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118)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제308조의2),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결국 수사의 목적, - 즉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 을 달성하는 상호 공동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119) 이러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권한은 검사의 공소권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수사는 결국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 관계라는 인

식하에 가능한 것이다.

120) 대민봉사경찰은 지역경찰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21) 민주통합당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치안 양극화

해소 및 민생치안 확보' 등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정치에 동원했다. 시민들 자유

로운 의사표현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아왔다"라며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 일제시대

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조직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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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사는 법적용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른 공소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방안이 있다.

이는 첫째, 현행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것을 조정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로 완전 분리하는 방안, 둘째, 경찰은 일정 형벌 이하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을 갖고, 검사은 권력형 비리, 대기업 비리, 정치인 비리, 대규모 부패범죄, 금융․탈세

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절충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건대 첫째 방안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하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사는 공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경찰에게 100% 수사권

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검사의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법과 현행 수사체제내의

국민감정상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둘째 방안처럼 통상적인 일반범죄는 경찰이

주로 수사․종결하고, 경찰은 수사진행시에 검사에게 수사의 중간단계에서 필요시에는

그 내용의 통보의무제도를 신설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있어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경찰은 검사를 설득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현

실적 통제권한을 포함하는 잠재적 통제권한,122) 인신구속을 포함한 모든 대인적․대물

적 강제처분에 대한 검사의 동의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권한은 검사의 공소권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수사는

결국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전단계의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 관계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것이다.

이의 실현은 경찰을 사법경찰, 대민봉사경찰, 행정경찰 등으로 구분하여,123) 수사전문

가인 수사경찰은 전국 조직망의 광역 수사기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행정경찰의 간섭 내지 관여는 절대적으로 지

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122)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제308조의2),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결국 수사의 목적, - 즉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을 달성하는 상호 공동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123) 대민봉사경찰은 지역경찰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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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당사자들의 입장 

1) 국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권 조정으로 가져오게 될 가장 큰 효과는 먼저 국민 개개

인의 인권보장의 신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수사권 발동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국민

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당국의 개선 노력은 'SPOT'로 압축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124) SPOT의 구성내용은 ①인권친화적 경찰직무 시스템 구축(system)

②국민참여형 감시체제 내실화(participation) ③경찰 직무현장의 인권실태진단(observation)

④ 내실있는 차여형 인권교육 실시(training)로 되어있으며 절차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이와 같은 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계속되는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

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사권의 재조정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현행 수사구조를 개편하여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비판을 상시화하는 새로

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의 분점 또는 분산은 원칙적으로 권력 독점에 따른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한 상호간의 견제와 비판을 생성하게 되고 반인권적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2) 경찰의 입장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25) 즉,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그 역할

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수사를 하게 되고, 국민 권익 신장과 인권보호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건강한 ‘협력

124) 경찰청, 경찰백서, 2007.

125) 2011 경찰백서, 경찰청, 2011, 23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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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쟁’의 관계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지향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

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건처리가 한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

고 승인받는 지휘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어 사건처리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자살

이나 병사(病死)임이 명백함에도 검사지휘를 받아야만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수 있는

불편과 불합리,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 대상임에도 검사지휘를 받을 때까지 석방하지 못

함으로 인한 구금기간의 장기화 등 수사상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인들의 개선이

기대된다.

둘째, 수사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경찰에게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에 따르는 책임도 부과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경찰은 “나는 결정권이 없다”며 검

사에게 미루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것이니 경찰에게 따지라”며 경찰에게 미루는 무

책임한 형태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는 받기 위해 상호 협력

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므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수사서비스를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

다. 또한 검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 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셋째, 성역 없는 법집행으로 공정한 사회가 구현된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척결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게 되므로 누구도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특혜를 제공할 수 없어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경찰(수사), 검찰(기소), 법원(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에 건전

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형성되어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관

행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 진다. 법에 위반되기만 하면 기

계적으로 입건하는 ‘법대로’ 관행에서 탈피, 구체적인 제반 정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한

실질적 법치를 치안 현장에서 구현함으로써 국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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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계도가 가능하고 반성의 기미가 충분한 청소년에 대해 선도 조치와 훈방 등

으로 전과자라는 굴레를 씌우지 않아도 될 것이고, 합의 가능성 있는 지인 간의 사소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3) 검찰의 입장

검 경 수사권 조정(2011년 형소법 개정을 감안하면 ‘수사권재조정론’이라 할 수 있다)

에 대한 검찰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에 임박하여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검 경 수사권조정 논의를 비판

한 바 있다. 2011년에 개정된 형소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

은 시점에 또다시 검 경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수사권재조정은 국민들에게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126)

한편 위에서 살펴 본 경찰측의 수사권 조정론에 대해 검찰의 반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인권침해를 통제하

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이자,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국가 수사권이 ‘이원

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사권의 이원화와 독립적 수사기관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경

쟁적인 수사활동으로 인한 국민 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셋째,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수사활동이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임을 감안

할 때 수사의 주재자이자, 기소권자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증거관계 및 강제수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지휘함으로써 오히려 송치 이후의 불필요한 재수사, 추가 수사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넷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혼재되어 있고, 대다수 외국 입법례와 달리 실질적인 자

치경찰제 등도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수사권도 가지지 않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극히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이 무제한의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을 행사할

126) 같은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로는 한겨레신문 2012. 10. 24. 칼럼 위험한 공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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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국민인권보장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반드시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취될 수 있

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숙원사항대로, 검경간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

어지는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구조로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면 검찰의 수사권 조정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와 수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오는 과다한 업무의 과부하가 해소된다. 현재와

같은 업무폭주속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공소유지 등이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에의 정의

실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경찰은 수사, 검사는 공소라는 분업화를 이뤄내면 검찰은 공소관으로서 수사지

휘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공소수행에 전념하는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

셋째, 검사는 객관적으로 수사 적법성을 감시하는 통제관으로서의 지위, 인권옹호기관

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이 강화된다.

넷째, 검찰은 경찰과의 갈등구조의 압박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직무환경

의 개선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의 효과가 기대된다.

2. 행정적 효과(간접적 경제효과)

가. 조직효율성 개념 및 효율성 평가 지표

1) 일반적 접근

새로운 시대의 등장에 따른 비전과 사명, 그리고 목표와 목적에 따라 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직, 간접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는 조직의 특성과 유

형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효과성

(effectiveness)과 능률성(efficiency) 개념이며 양자를 통합하여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능률성’이라는 용어는 경제성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목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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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능률성(효율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어

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해내는데 투입된 자원에 비해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

우에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의 효과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low cost'를 지향함을 함축하고 있다. ‘효과

성’ 개념은 ‘high value'를 지향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한 조직이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유효성과 같은 말로 볼 수 있다.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달성할수록 효과성이 높다고 하며 적합성이라는 용어

로 사용되기도 한다.127)

양자의 개념을 가장 함축하여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Peter Drucker

교수는 효율이라는 것은 ‘일을 옳게 하였는가’를 의미하며 효과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

였는가’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128)

한편으로는 효율성 개념은 연구방법론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고전적 경영학입장에서 보면 작업자 개인의 직무에 초점을 맞춘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과 기업전체에 초점을 맞춘 Fayol의 경영관리론에서 효율성 개

념이 다루어졌다. 행동론적 경영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호손실험의 인간관계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법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맥그리거의 X-Y이론에서는 인간행동을 부정적 가정에 바탕을

둔 X 이론과 긍정적 가정에 기저하고 있는 Y이론으로 구별하여 조직효율성 증가에 기

127) 효과성과 효율성 개념에 대한 구분 정의는 Chester Irving Barnard(1881-1961)이다. 그는 단순히

조직개편을 양 개념에 입각한 공학적 개념에 바탕을 두어서는 않되며 인간중심적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되는 검․경수사권 재조정 논의에서도 이러

한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송기철(역) 경영과 사기, 최고경영자연구원, 2005); Chester

Irving Barnard, Function of Executive Management and Morale); Rasmussen, Ken, A

Ffunctionaing Executive: Chester Barnard and the Modern Manager.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2003, Vol. 46 Issue 4.

128) 조직평가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전체의 효율과 부분의 효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 기관의 효율이 전체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해

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효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특히 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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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인간유형을 연구하였다.

시스템적 경영학에서의 조직 효율성을 살펴보면, 조직활동의 부분적 이해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조직 전체 시스템적 입장에서 조직 부서간의 상호관계에 역점을

두고 효율성을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적합적 조직이론 입장에서 보면 조직효

율성을 보편적 원리가 아닌 해당 상황에 적합한 원리를 찾는데서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에 등장한 자원중심적 입장에서는 조직효율

성 측정을 해당 조직이 정보 지식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변수들에 관심을 두고 변화를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지에 정성적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주요 평가지표

앞에서 요약 정리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은 기간별(단기, 중장기), 사업

유형별, 조직성격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측정지표로 사용되어온 기간별(중장기), 사업유형별(수사권

독립), 그리고 기관별(검․경)로 세분화하여 측정, 평가지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나, 본 연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표만을 선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즉, 지

금까지 학술적으로 조사 분석된 효율성 지표들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로 정보조직개편에 기인한 업무효율성 제고, 책임소재

명확화,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만을 서술하고자 한다.

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요소별 효과 

1) 정부조직재편에 기인한 조직(업무)효율성 제고

정부조직, 특히 중앙정부 조직의 경우 각 부처별로 이중적 업무가 산재해 있고 그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 및 조직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을 정부업무 평가과정

에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이 1960년대부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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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의 중첩을 해소하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행정학계에서 논의되

어온 행정원리로는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분업의 원리, 조

정의 원리, 예외의 원리를 들고 있다.129)

이들 원리 가운데 검경수사권 재조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참고할 원리로는 통솔범

위의 원리, 조정의 원리 및 예외의 원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솔범위의 원리는 인간 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통솔할 수 있는 부하(업무) 범위

를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통솔범위가 논의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 능

력에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통솔할 수 있는

하위자의 수와 업무를 일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행정효율을 확보하

기 위한 통솔범위는 기구의 성격, 직무의 성질, 감독자의 능력, 하위자의 자질 및 사기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연구되어 왔다.

다음으로는 조정의 원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임무를 질서있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정은 조직 부서내의 제발활동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각 조직단위의 조정과 통합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외의 원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결정들은 하위자에게 일임하고 상관은 특별히 중

요한 사안이나 비일상적인 업무만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권한의 위임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기능의 경제적 배분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 원리이다.

조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학에서 논의되어온 이상과 같은 행정원리들은 검

경수사권 재조정에 따른 조직효율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극대화에도 직결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수사권과 관련한 검찰, 경찰 조직의 인적자원의 재구성과 수사권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검경조직의 재편은 조직의 효율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

를 신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129) 정채기, 교육학개론, 에듀컨텐즈휴피아, 2011, 제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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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소재의 명확화 

검․경수사권의 재조정을 통하여 수사와 공소권 분리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된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관한한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한 부수효과로

정치검찰,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길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다.

수사구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편중 중심구조에서 검찰, 경찰의 형평구조로 전

환될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 공소권에만 전념하게 되고, 한편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에만

전담하게 됨으로써 사건 중대성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

리 차원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점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역대 정권의 정부 고위층 비리와 주요 인사 수사과정

에서 경찰과 검찰 양방 모두 물타기식 수사를 진행해 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이고, 여론의 혼미에 따른 국민 여론의 부정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검․경수사권의 재조정 내지는 이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치는 수사권 집행에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

검․경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이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직 재편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구성원들

의 기관 일체감이나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부수적인 효과는 조직업무의 생산성에 직접

기여한다는 20세기 초의 인관관계론 연구130)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검․경수사권의 조

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될 경우에 따른 양 기관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기진작이 어느 정

130)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의 부작용 중의 하나가 과학적 관리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의 부작

용을 해소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등장한 연구가 인간관계론적 이론이다(한혜성 역, 경영이론의 설

립자(Builders of Management Theory, 시그마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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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 될 것인지는 좀더 많은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 및 다른 행정기관, 여타 공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립된 이후 양 기관 구성원 중 경찰 구성원

의 사기진작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건관련 자료의 경찰과 검찰간 연동에 따른 효과

일정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온 다음과 같은 사안들, 즉, ① 사건

송치-기소율 ② 사건송치후-재수사율 ③ 기소후-유, 무죄율 ④ 검찰 영장신청(청구)율-

법원 영장발부율과 영장청구기각율 등의 유형을 놓고 볼 때 정확한 통계자료의 산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안별, 시기별 통계자료의 분석이 어려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검경간의 수사권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음에서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은 하나의 수사사건의 수사과 공소가 명확히 구분 짓는 계

기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연동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찰의 수사업무와 검찰의 공소업무가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충실한 수사, 공범

수사, 조직범죄 등에 효과적 대응과 신속한 공소수행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둘째, 경찰과 검찰의 이중적 수사구조에서 오는 사건처리의 지연 등 시간적 비용, 사

법인력 이용의 경제성 제고, 국민의 혈세인 고비용 수사구조를 개편하여 수사비용을 획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셋째, 수사에 있어서 신문제도의 효용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효율성 제고, 공판에서

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이 없어지게 된다.

넷째, 수사과정에서의 전문 수사능력의 제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의 통제를 통하여

반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수사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방지, 정치권력에 좌우되는 반국민

적 수사권력의 남용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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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효과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구성요소별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비용절감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들 수 있다.

먼저 경제적 비용절감효과로는 이중수사로 제기되어온 수사비용의 절감효과와 소송신

속처리와 분쟁해결이 간편해짐에 따른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비용절감효과

1) 이중수사로 인한 수사비용 절감 

검․경수사권의 재조정에 따른 수사비용의 이중적 부담은 주로 검찰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는 경우

가 적지 않은 것을 통계로 보아 알 수 있는데 현행 수사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수사비용

절감은 검․경수사권의 조정에서 제일 큰 경제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성과를 달

성할 수 있는 최소비용의 투입이 경제학적 논의의 핵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논의

되는 검․경수사권의 재조정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사안에 관한 제한된 업무를 조직재설계를 통해 정부조직을 단일창구로 간소화

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원리로 행정학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 예외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에 바탕하여

검․경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치될 경우 이중수사로 기인하여 오고

있는 수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원리로 수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유사 또는 동일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될 경우에 중앙정부의 조직설계 원리인 업무의 독립성 확보와

중복불허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수사업무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즉, 수사업무의 총 효율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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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전제로 할 때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행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경제적 효과면에서

나쁜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소송신속처리와 분쟁해결 간편 

검․경수사권 재조정에 따른 검찰의 공소권 전담은 검찰입장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

지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극복하기 어려운 결정임은 명약관하한 사실이다.

검․경수사권 재조정을 통해 현행의 수사구조를 개편하여 경찰의 수사업무 완결권을

제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검찰의 수사업무 관여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업무량이 현행기준에서 감축되는 수준만큼 공소효율화

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수사 및 공소업무의 질적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경간의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국민의 입

장에서 볼 때 소송의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 간 분쟁해결이 간편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 개선은 수사업무가 간편화됨으로서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총 편

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되며 또한 사회 정의실현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증대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나. 국가차원의 예산절감 효과

전술한 내용들에 기초하여 종합해 보면 현행의 수사구조를 개편하여 공소권 중심의

검찰과 수사권의 종결처리를 부여한 경찰 간의 수사업무 분담구조를 재정립할 경우 원

칙적으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업무 중복에 따른 인력의 부가적 투입량 감소와 검찰과

경찰 간에 나타나는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 검경간의 수사 관련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인력의 이중 투입에

따른 점증비용과 검경간의 거래비용 산출이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고 검경수

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예산절감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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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수사업무의 중복현상을 해소할 경우에 나타나

는 재정 절감효과는 이중적 수사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부가적 요인이 수반되

지 않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

다.131)

131)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이중 구조의 단일화라는 제도 확립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사안에 따라

적합하게 담보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정원식, 경찰 상부 견제해야 수사권이

바로 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향후 경찰의 과제. 주간경향. 통권제933호 (2011. 07.

12), 4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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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4.  .
발  의  자 : 이정희․곽정숙․강기갑
            권영길․박영선․박주선
            김동철․우윤근․조배숙
            홍희덕 의원 (10인)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

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스폰서 검사사건의 경우도 특별검사법 통과 또한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검제도로는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은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기소와 수

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

의 설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범위(안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將官級)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대통

령비서실의 비서관 등과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으로 함.

나.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안 제2조제2호)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고위공직자가 이들을 이용하여 부패행위를 범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

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다. 수사 대상 범죄행위의 범위(안 제2조제3호, 제4호)

조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행위에 직권남용․가혹행위․피의사실공표 등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배임죄․횡령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브

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죄,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및 각 죄의 공범을 포함시킴.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인권위원회처럼 독립하여 설치하고, 정무직인 처장 1인과 특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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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장 1인, 검사의 역할을 수행할 특별조사관과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직원, 기타

직원을 두도록 하며 상응한 권한을 부여함.

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처장의 임명(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퇴

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함.

바. 현직 검사의 처장, 차장 및 특별조사관 임명 금지(안 제7조 제1항제5호)

현직 검사가 조사처에 파견되는 것을 막아 인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사. 임기 후 공직 임용의 제한(안 제5조제4항)

처장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간 공직 임용이 금지되도록 하여 고위 공무원 수사에 있어

이권 개입을 방지함.

아. 수사권의 발동(안 제14조, 제15조)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자.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안 제13조제3항)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

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조

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차. 재정신청의 특례(안 제18조)

조사처는 기소권을 행사하며 조사처가 불기소하는 경우 고소고발자 또는 수사의뢰 기관의

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카.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안 제20조)

조사처는 국회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보고서 및 당해 년도계획안을 제출하게 하

여 상시 민주적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거나 발언할 수 있게 함.

타. 비밀 유지 의무(안 제10조 및 24조)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 수사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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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현직 공직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법관 및 검사

마. 교육감

바. 장관급(將官級) 장교

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대통령경호실의 처장급 이상의 공무원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2. “가족”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전직 고위공직자

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행한 범죄행위를,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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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치자금법 , 변호사법 ,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의 죄

나.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

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①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조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처에 특별조사관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 ① 처장은 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처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처장은 파면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6조(처장의 임명자격 및 신분보장) ① 처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

던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처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또는 퇴직되지 아니

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 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 자

6.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처장의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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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장은 제9조에 따른 특별조사관의 직을 겸한다.

④ 차장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특별조사관의 임명 및 직무범위) ① 특별조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조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특별조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 특별조사관의 결격 및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조사관은 제11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엄수) 조사처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조사처에 대한 업무협조를 처리

하였던 관계기관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1조(직무) 조사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2.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3. 제15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

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제1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조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범죄행위의 신고와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①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

행위와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조사처는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수사하여 공

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범

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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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사권의 발동) 조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2.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3. 제15조에 따라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

제15조(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①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는 조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건의 수사 기간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의 부여) 조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또

는 군사법원법 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7조(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조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과 군사법원법 제3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

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경

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18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고소 고발자 및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조사처로부터 공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및 제261조부터 262조의4

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19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국회에의 보고의무 등) ①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전년도의 업무성과와 해당 년도 업무계획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



부 록 

 • • • K.N.P.U. Police Science Institute 241

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조사처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의 장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1조(특별조사관의 징계) ① 특별조사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처에 징계

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조사관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

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2조(계약직공무원) 조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

무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조사관 및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군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

청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군사법원법 또는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24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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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수사권 조정이란 검사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을 검사와 경찰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은 수사개시․진행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모
든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또는 
제한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행사하는 수사구조와 검사는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공소권의 주체로서만 활동하고 경찰이 주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체제의 경찰측 주장과 검사가 수
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현행 수사체제를 고수하는 검찰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
다. 이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다. 

1. 경찰이 수사개시․진행권을 가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2.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3.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행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4.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준수에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5. 검사는 직접수사하지 않고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경찰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

가 되어야 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6. 현재는 검사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야 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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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헌법상 영장신청권의 주체는 검사인바, 경찰이 직접 영장신청권자가 되는 헌법개정이 필

요하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8. 인신구속의 적법성, 인신구속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의 검사에의 영장신청을 통한 통

제가 불필요하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9. 검사의 수사지휘(보강수사지휘, 수사재지휘), 경찰의 법률자문 등이 경찰 수사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0. 검사의 수사중단․송치명령 등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1.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로 적법절차 여부 준수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다고 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2.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3의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3. 12. 설문에 기초하여, 경찰은 순수한 행정 및 봉사경찰의 기능만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기관

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4. 현행 중앙집권적인 경찰조직을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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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한다면, 별도의 수사기능을 가진 독립된 전국조직의 경찰조직의 필요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6.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8.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 처럼 보이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19.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아주 그렇지 않다

20. 기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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